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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tudyontheNegotiatingofIntellectualPropertyRights

ofChina-KoreaFTAandthecounterplanofChina

ZhangSiQing

Advisor:Prof.Jun,Eui-CheonPh.D.

DepartmentofTrade

GraduateSchoolofChosunUniversity

With the rapid economic growth ofChina and theincreasing

highlightingoftheimportanceofoverseasproductionbaseofSouth

Korea,theinvestmentscaleofthetwocountriesincreasinglyspeeds

up.WhenChinabecomesthebiggestexportmarketofSouthKorea,

italsobecomesthesecond-largestimportmarketofSouthKorea.

Therefore,theeconomiccooperationandtraderelationsbetweenthe

two countries draws widely attention.The problems aboutFTA

betweenthetwocountriesalsobecomesthefocus.Thisstudyaims

toexploretheintellectualpropertysystem andtheprotectionsituation

ofChinaandSouthKorea.Withtheflexibleuseofrelatedliterature,

researchreport,weeklypublicationandotherChinaandSouthKorea

intellectualproperty information,thestudy alsodiscussesthecore

focusofthedisputeinFTA intellectualpropertyrightsnegotiations

ofChinaandSouthKoreaandputsforwardtheplanof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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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aincontentsofthisstudycanbedividedintofivechapters

asfollows.

Chapter1Introductionintroducesthebackground,propose,method

andcontentofthestudy.

Chapter2Theoreticalbackgroundtriestoanalyzetheconceptof

FTA,theprogressstatusoftheFTA negotiationsbetweenSouth

Korea and China,the advance background and hopefulresearch

results,meanwhile,analyzes the definition ofintellectualproperty

rights,theimportanceoftheprotectionofintellectualpropertyrights,

theintellectualpropertysystem andprotectionstatusinChinaand

SouthKorea.

Chapter 3 mainly discusses the dispute focus in the FTA

intellectualpropertyrightsnegotiationsofChinaandSouthKorea.

Chapter4mainlyreviewstheresponseplanofChinaaboutFTA

intellectualpropertyrightsofChinaandSouthKorea.

Chapter5concludestheabovecontentsandendsthe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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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 론

제1 연구의 배경 목

세계 각국은 국제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그 동안 통상규범에 의존해 오던 통

상 략에서 자유무역 정(FTA :FreeTradeAgreement이하 FTA로 칭함)을 주

요 통상정책 수단으로 환하고 지리 인 여부는 물론 경제발 수 의 차이와

도 상 없이 다양한 FTA를 극 추진하고 있다.

․한 양국의 경제무역 력도 속도로 발 하고 있으며1), 국경제의 부상

과 동시에 한국의 해외 생산기지 필요성이 증 됨에 따라 양국간의 무역 투자 규

모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실제로 한국의 세 통계에 따르면 2014년 한국

과 국의 무역액은 2,354억 달러로, 년 비 2.8% 상승하 다.그 한국의

국 수출액은 1,453억3000만 달러로,0.4% 감소하 다. 국으로부터 수입한 액

은 900억7000만 달러로,8.5% 증가하 다.한국의 무역흑자는 552억6000만 달러를

기록해 12% 감소하 다.2) 국은 한국의 요한 경제무역 트 가 되고 한국의

최 수출 상국,최 수입 상국,최 투자 상국으로 부상하 다.이처럼 한국

과 국 간 계가 심화됨에 따라 양국 간의 자유무역 정에 한 심이 끌고 있

다.

따라서 ․한 양국은 2004년 9월부터 ASEAN＋3경제장 회의를 계기로 ․한

통상장 회담에서 민간공동연구를 제안하여 추진하게 되었다.이에 2005년 국의

국무원발 연구 심(DRC)과 한국 외경제정책연구원(KIEP)와의 공동연구가 시작

되었다.2006년 11월 민간공동연구가 종료하 으며,2006년 11월부터는 한국 자유

무역 정을 한 산· ·학 공동연구를 2007년부터 개시하기로 합의하 다.2007년

1)한․ 계변화는 1992년 수교 기의 우호 력 계,1998년 력동반자 계,2003년 면

력동반자 계,2008년 략 력동반자 계로 발 하 다.

2)『2014년 한· 무역 황』 국경제투자연구소 .경.투.http://cafe.naver.com/chinaerc/17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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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한 양국에서 공동연구를 개최한 후 2010년 5월 공동연구를 종료하 다.

2012년 3월 사 실무 의를 개최한 후 2012년 5월 2일 북경에서 ․한 FTA

상개시를 선언하고,2012년 5월 14일 북경에서 1차 상,7월 3일부터 5일까지 제

주도에서 2차 상,8월 22일부터 24일까지 국 해에서 3차 상,10월 30일부

터 11월 1일까지 경주에서 제4차 상,2013년 4월 26일부터 28일까지 국 하얼빈

에서 5차 상을 진행하 다.2013년 9월에 1단계 상을 타결하여 상품 양허에

련 품목수기 90%,수입액 기 85% 자유화율 기 을 설정하 다.2013년 11월에

인천에서 제8차 상,2014년 1월 시안에서 제9차 상,2014년 3월에 고양에서 제

10차 상,2014년 5월에 메이샨에서 제11차 상,2014년 7월에 구에서 제12차

상,2014년 9월에 북경에서 제13차 상,2014년 11월에 북경에서 마지막 상을

진행하 다. 국 상무부는 2015년 2월 25일 ·한 양측이 ․한 FTA 체 문건

에 해 가서명했고3),6월 1일에는 정에 정식서명하여 재 v한 FTA 정은

양국 국회의 비 을 남겨 두고 있다.따라서 ․한 FTA 상은 모두 완료되었고,

그리고 이 정에 따라 향후 ․한 양국은 90% 정도되는 생산품에 해 무 세

를 용할 정이다.

․한 FT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식재산권 분야는 그 게 요성을 높이

평가받는 분야가 아니었다,특히 ․한 간은 농산물,어업 등 민감한 분야가 다양

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지식재산권에 한 논의는 조 소홀할 수 밖에 없는 실정

이었다.그런데 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한 양국이 극 으로 상하여 지

식재산권을 상 상으로 삼게 되었으며 상의 진행에 있어서도 워킹그룹

(workinggroup)을 구성하여 지식재산권 분야를 주요한 상분야로 격상시켰다.4)

이러한 노력이 필요했던 이유는 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수 이 한국에 비추어 보

면 차이가 나 있으며 FTA를 통해 수출입이 증가할 경우 지식재산권에 한 분쟁

도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으로 상되기 때문이다.따라서 분쟁을 감소하기 해서

FTA체결과정 에서 지식재산권에 한 것을 극 으로 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FTA를 통한 지식재산권 조화의 움직임은 기존의 WIPO 혹은

3)산업통상자원부,“한- FTA가서명 완료”,보도자료.2015.2.26.

4) ·한 FTA 4차 상에서부터 지식재산권 분야를 상내용에 포함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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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TRIP를 통한 국제보호의 움직임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미국,일본 등 선진국

의 주도하에 등장하 다. 기에는 선진국이 시장 근에 한 가로 개도국의 지

식재산권보호 강화를 요구하는 방식의 지식재산권 상이 이루어져 왔으나, 차

FTA를 심으로 하는 지역주의가 세계로 확산됨에 따라 FTA를 통한 지식재

산권 보호는 그 국제 흐름을 악하기 쉽지 않을 정도로 복잡해지게 되었다.이

는 FTA 상에 참여하는 국가간의 지식재산권 보호 수 이 달라 “ 정”마다 임하

는 략과 의도가 상이하기 때문이기도 하다.한국의 경우 칠 ,싱가포르,EFTA

등을 상 로 소극 인 략을 취해 왔고,한․미 FTA 지식재산권 상에서는 수

동 인 입장에서 미국측의 공세에 방어하는 입장을 취하 다. ․한 FTA 지식재

산권 상에서는 보다 극 인 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문헌고찰,연구보고서 빛 정기간행물,연구보고서,정기 간행

물, ․한 지식재산권 련 자료의 활용을 통해서 한국과 국의 지식재산권 제도

보호 황을 검토하고 ․한 FTA 지식재산권 상에 핵심쟁 을 검해 보고

국의 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제2 연구 방법 연구 구성

1.연구 방법

세계경제는 세계화와 지역경제통합이라는 두 개의 축을 심으로 개되고 있다.

그 가운데 지역경제통합은 자유무역지 혹은 자유무역 정, 세동맹,경제공동체

(EconomicCommunity),경제연합 등 다양한 지역무역 정(RTA:RegionalTrade

Agreement)5)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특히 FTA를 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각국은 세계무역질서의 변화에 소외되지 않고, 무역 환

5)특혜무역 정이라고도 불리는 지역무역 정은 학자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고 있으나,다자규범

인 GATT 제24조 제8항 (b)에 제시된 정의가 가장 리 사용되고 있다.이에 따르면 지역무

역 정은 ‘체약국간에 체약국産 제품에 해 세와 기타 제한 인 무역규정들이 실질 으로

모든 교역(substantiallyallthetrade)에서 제거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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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tradediversioneffect)등에 따른 경제 손실을 입지 않기 해 FTA를 극

추진하고 있으며, ․한 FTA도 이러한 배경을 기 로 논의되고 있다.

이와 같이 FTA가 가지고 있는 일반 인 속성이 지리 으로 인 하고 교역 계

가 긴 할수록 경제통합의 이익이 확 되는 경향이 있다는 에서 볼 때,한국과

국은 FTA 체결로 높은 이익을 기 할 수 있는 여건이 상당부분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6)

이러한 에서 본 논문은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한국과 국간에 상 인

·한 FTA의 지식재산권 주요쟁 과 응방안을 고찰하기 하여 기존 연구 논문

을 참고하고,한국무역 회, 외경제연구원,산업통상자원부,통계국, 국 상무부

등의 각종 보고서,정책자료,학술지,기타 간행물,인터넷 사이트 등의 문헌조사

방법에 주로 의존하여 진행하 다.

2.연구 구성

본 연구는 총 5장으로 이루어지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목 ,연구 방법과 내용,그리고 선행연구를 검

토하 다.

제2장은 ․한 FTA 상 진행 황,추진 배경,기 효과를 살펴보고 그리고

지식재산권 보호의 요성, ․한 양국의 지식재산권 제도와 보호 황을 고찰

하 다.

제3장은 상표권,의장권,특허,집행 4가지의 분야에서 ․한 FTA의 지식재산

권 상 이슈 검을 기술하 다.

제4장은 ․한 FTA지식재산권 상에 한 국의 응방안을 고찰하 다.

제5장은 결론이다.

6)이충배․노진호․서윤희,“한․ FTA의 경제 효과와 양국의 FTA 추진 략 비교”,『 세

학회지 』제12권 제1호,한국 세학회,2011.2.28.p.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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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선행연구의 검토

·한 FTA 지식재산권에 한 선행연구를 살펴 보면,지식재산권 보호 정도가

무역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에서 오근엽․원종익(2005)은 경쟁력이 있는 상품

의 수출에 한해 수입국에서 지식재산권의 보호정도를 강화하면 한국의 수출증 에

상당히 기여하는 것으로,특히 경제발 단계가 높고 모방 능력이 강한 국가들일수

록 한국의 수출증 효과 더욱 커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7)

강호진․박건 (2006)은 외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효과를 교역 상 국별,산업별

로 세분화하여 한국의 수출효과를 분석한 결과,평균 으로 외국의 지식재산권 보

호수 강화가 한국의 수출을 증가시키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교역상 국과 산업

을 구분한 분석의 결과에서는 주로 개도국에 한 수출과 기술 수 이 낮은 산업

의 수출에서 지식재산권 강화에 따라 수출이 감소하는 효과가 더 분명하게 나타나

고 있음을 보 다.8)

조미진․엄부 ․박 정(2007)은 “한․ FTA 지식재산권 분야의 이슈 검”에

서 경제 로벌화 가속에 따른 무한경쟁하에서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도

지식재산권을 국가의 략 자산으로 강조하고 있다.특히 국이 지식재산권 보

호를 강화해 나가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여 그로 인한 피해가 우려할 만한 수 에 이르고

있어 ․한 FTA 상에서의 핵심쟁 과 한국의 시사 을 제시하고 있다.9)

한상옥(2009)은“韓․中 知識財産權의 管理制度와 保護政策에 한 硏究”에서

국의 지식재산권 리제도와 지식재산권 침해에 한 응방안을 심으로 연구하

으며 국의 리제도와 침해방법의 사례 제시는 한국의 국 진출 시 사

비와 응이 필요하다고 분석하 다.10)

7)오근엽․원종익,“각국의 지 재산권 보호 수 과 한국 수출의 계 실증분석”,국제통상연구

10권1호,한국국제통상학회,2005.

8) 강호진․박건 ,“외국의 지 재산권 정책이 한국의 수출규모에 미치는 향“,무역학회지 제

31권 제4호,한국무역학회,2006.8.

9) 조미진․엄부 ․박 정,「한· FTA 지식재산권 분야의 이슈 검」,무역투자연구시리즈

07-03, 외경제정책연구원,2007.12.24.

10) 한상옥,“한· 지식재산권의 리제도와 보호정책에 한 연구,조선 학교 학원 박사학

논문,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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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근(2011)은 “한․ FTA에서의 지 재산권 분야 상에 한 연구-지리

표시 제도를 심으로-”에서 한국과 국의 FTA 상에서 지리 표시 보호에

한 원만한 합의와 응방안을 강구하기 하여 ·한 양국의 지리 표시 운 황

과 문제 을 악하고, ․한 FTA에서의 지리 표시에 한 상방향을 제시

하고 있다.11)

이지환(2014)은“국제 FTA에 비춰본 FTA의 지식재산권 략”에서 한․ FTA

상 한국의 지식재산권 상 략은, 국이 지식재산권 분야 상에 하여 과도히

자국 편향 으로 사고하는 것은 국의 창조성을 枯死시키는 근시안 이고 貪大

失하는 過保護에 불과함을 자각하게 하여,한․ FTA에서 국 스스로 국제

지식재산권 법규범에 합한 향 시각에 입각하여 한․미,한․EU FTA와 ·

스 스 FTA 간 수 의 지식재산권 법규범을 창설토록 기회를 부여하여, 국에

과도한 법 부담을 일시에 지우지 않으면서도,한국에 실효 인 지식재산권 보호

규범을 이끌어내도록 하는 상생 상 략이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12)

이와 같이 기존의 연구서와 논문은 한국의 입장에서 ․한 FTA 지식재산권에

해 분쟁시 한국의 응방안에 한 연구이었으나 본 연구는 국과 한국의 지식

재산권 제도 보호 황을 검토하고 ․한 FTA 지식재산권 상에서 상표권,

의장,특허,집행(enforcement)분야의 핵심쟁 을 검해 보고 국의 입장에서의

응방안을 제시하 다.

11) 김형근,“한․ FTA에서의 지 재산권 분야 상에 한 연구-지리 표시 제도를 심으로

-”, 국학연구 제57집, 국학연구회,2011.9

12)이지환,“국제 FTA에 비춰본 한- FTA의 지식재산권 략”,서울 학교 학원 석사학

논문,2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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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한 FTA 상과 지식재산권 제도

제1 ․한 FTA에 상 황

1.FTA의 개념

FTA는 특정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

는 정으로,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

화를 실 하기 한 양국 간 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 정이다.자유무

역 정(FTA:FreeTradeAgreement)은 회원국 간 상품,서비스,투자,지식재산

권,정부조달 등에 한 세,비 세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상호간 교역 증진을 도

모하는 특혜무역 정을 의미하며 특히 세철폐에 주요 이 맞춰져 있다.지역

무역 정(RTA:RegionalTradeAgreement)의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자유무역

정→ 세동맹 → 공동시장 → 단일시장 등의 단계를 통해 경제통합으로 나아간

다.13)

FTA의 통 형태는 체결국 간 상호 으로 세와 비 세장벽을 제거하는 것

이지만 최근 몇 년의 FTA는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고 그 내용은 상품 무역자유화

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서비스무역투자와 정부구매,지식재산권,표 화 등 더 많

은 역이 포함되었다.FTA와 WTO는 모두 무역자유화의 지향하고 있지만 다수

의 사람은 이것을 하나의 상호 보충하고 상호작용하는 계라고 인정하고 있다.

2015년 1월 기 WTO를 통해 악된 지역무역 정(RegionalTradeAgreement)

발효건수는 395건이며,이 가운데 상품무역을 다룬 자유무역 정(FTA)이 228건으

로 가장 많은 비 을 차지하고 있다.시기별로 보면 지역무역 정은 1995년 WTO

출범 이후 증하기 시작하여 체 395건의 정 95년 이후에만 체의 87.3%

13) 태형(2013),『한․ FTA의 필요성과 한국무역에 미치는 향-부산기업사례의 용』 동

아 하교 석사학 논문.p.7.



- 8 -

에 해당하는 345건이 발효된 것으로 악되고 있다.14)

2. ․한 FTA의 추진 배경

․한 양국의 경제 력이 빠르게 융합될 것으로 보인다.지난 2015년 2월 25일

에 ․한 양국은 자유무역 정에 가서명을 완성하고 정 내용을 확인하 다.이

로써 국은 한국과 양국 자유무역 정의 첫 걸음은 마무리되었고 목표는 2015년

하반기에 정문의 정식 발효를 기 하고 있다.일련의 차 후에 한국 정부가 국

회에 정을 제출하고 순조롭게 진행되면 ․한 FTA는 2015년에 하반기 정식 발

효될 것으로 망된다.15)

․한 FTA 정문 서명으로 인하여 다각 인 FTA 추진에 한 공감 가

차 형성되면서 한국경제의 로벌화에 가속도가 붙을 망이다. ․한 FTA는 지

난 2002년 4월 방한한 원자바오(溫家寶)총리가 ․한 FTA 조기 체결을 희망한

다는 공식입장을 거듭 밝힐 정도로 국의 의지가 강하 기 때문이다.산..학 공

동연구가 2006년 11월에 끝나고 한국 내에서 ·한 FTA 추진에 한 공감 가 형

성되어 2007년 부터 본격 인 상을 시작하 다.

국이 처음부터 FTA에 큰 심을 가져왔던 것은 아니다.1991년 APEC 가입

이후 상당기간 역내 력에 해 회의 이고 소극 인 태도를 견지했으며 한 때는

‘아시아통화기 (AMF)’구상에 해 반 입장까지 보 다.그러나 1999년 미국과의

계 악화로 주변국과의 력 강화에 한 필요성을 느끼면서 수동 이던 지역경

제통합 추진 략이 능동 인 방향으로 바 었다.특히 2001년 WTO 가입 이후 세

계경제에 속히 편입되면서 세계화와 지역경제 력이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는

사실을 인식,FTA등 지역 력 추진을 주도하는 세력으로 변신하 다.

국이 FTA를 추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크게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

다.16)

14) 한국무역 회 국제무역연구원,“ 세계 지역무역 정 황”,2015.1.pp.1-2.

15) 『中韓貿易額或 突破3000 美元』南方日報 2015.02.27.

16) 썬쟈(沈佳),“ 국의 FTA 추진배경과 략 해부”,LG주간경제,LG경제연구원,2007.5.16.

pp.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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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FTA를 추진하는 다른 부분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세인하 비 세

장벽철폐를 통해 시장 근성 향상과 산업고도화 진을 도모하기 해서 다.아

울러 고품질 가격의 상품과 서비스 구입 기회 확 와 같은 소비자 측면의 이득

에도 심을 두고 있었다.

둘째,세계무역질서 변화에서 소외당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남들이 다 빠르게

지역통합을 추진하는 와 에 가만히 있으면 국제통상 무 의 심에서 변두리로

내몰리는‘변연화(邊緣化)’상황에 부딪히고 무역 환효과로 피해를 입기 마련이다.

셋째,FTA를 통해 선진국 교역의존도를 낮춤으로써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무

역마찰,특히 속히 늘어나는 국기업을 상 로 한 반덤핑 제재로 큰 타격을 받

고 있는 상황의 해결책을 찾으려는 측면도 간과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가.한국의 추진배경

한국은 WTO를 심으로 하는 다자주의가 지역주의에 우월해야 하고 지역주의

는 다자주의에 부합해야 한다는 기본 인 입장을 견지하여 왔다.그러나 세계

으로 확 되는 지역주의 상과 다른 국가들의 FTA 정책으로 한국은 무역과 련

하여 다양한 형태의 차별 우를 받게 되었다.즉,역외국에 하여 상 으로 높

은 외 세율과 비 세 무역장벽은 한국 기업의 시장 근을 차 어렵게 만들고

있었고,다자주의를 통하여 지역주의의 배타성이나 역외차별 요소를 제거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추세에 극 으로 처하지 않으면서 다자주의 차원의 개선만을

기 하는 것은 험한 것이었다.한국 정부는 WTO의 출범 이후에도 계속 확 되

는 지역주의 상에 처하고 외환 기의 가능성을 극복하기 해서는 극 인

FTA를 통한 개방정책이 필수 이고 유효할 것이라고 단하 다.FTA등이 다양

한 무역 분야에서 발 된 규범형태를 포함하므로 개방정책에 수용될 수 있다고 인

식하 기 때문이다. 한 WTO 등에서 FTA가 세계무역자유화에 기여한다고 인정

한 사실도 한국의 FTA 정책의 추진에 정으로 작용하 다.17) 한 한국은 자본

17) 외경제정책연구원,『한 일 FTA에 한 제국의 입장과 한일 FTA와의 계설정』,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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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 개선뿐 아니라 외국기업의 선진 기술을 이 받기 해서는 외국인 직 투자

를 받아들여야 한다.주요 무역상 국과의 FTA를 통한 수출시장 확 는 한국을

생산기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국내시장의 규모

와 투자규제 완화가 외국인 직 투자 유치에 요한 요소이므로 FTA를 체결함으

로써 외국인투자 기업들은 특혜원산지규정을 만족시키는 경우 한국의 FTA 회원국

에 한 수출시 세철폐 혜택을 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나. 국의 추진배경

국은 1997년 아시아 융 기에 한 국제기구와 선진국의 지원이 지연되어

융 기가 주변국으로 확장됨에 따라 지역 내 양자간 는 다자간 틀 내에서 보

다 즉각 인 지원과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역정책 력의 필요성을 인식하 다.

한 아시아 융 기의 향으로 국의 해외직 투자와 수출의 증가세가 둔화됨에

따라 경제가 어려워지고 지역 력이 실질 으로 역내교역 증가와 역외국의 상

차별에 직면하고 최근 국가간 지역 력을 통해 시장을 확보하고 정치 경제 등 세

계 인 주요 안에 한 국제 인 발언권을 높이고 있는 세계 인 추세에 뒤처지

고 있다는 우려감에서 경제 력의 정 측면이 부각되었다.

2001년 11월 WTO가입에 따라 세인하,시장개발 등 보호무역장벽이 철폐되면

서 무역자유화와 국 경제력에 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아시아에서 경제 이외에

정치 외교에서도 주도권을 장악하겠다는 의도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이 아세안과 한국,일본 등 FTA를 서두르는 것은 수출시장의 확 ,아시아

에서 경제 주도권 확보, 국의 략 안 도모 등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지리 으로 인 하고 고도성장 지역으로서 국의 수출시장으로 매우 요

하다.

아세안과의 FTA를 바탕으로 동아시아자유무역지역 설립 상 때 주도권 확보와

국이 ASEAN 10개국을 지원세력으로 동아시아경제통합의 구체 기 을 결정함

에 있어 향력 발휘가 가능하고,지역 FTA를 주도함으로써 WTO등과의 새로운

p.10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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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과정에서 개발도상국 표로서의 향력 행사가 가능하다.18)

한 재 아 가니스탄과 앙아시아 등의 군사기지 신설과 남 국해 주변기지

확 등으로 국을 포 하는 형국의 미국에 항하여 FTA 체결 이외에도 아시아

각국들과 유권 문제,테러 력 등 안 보장에 한 력을 강화하고 있다.특히

국 석유에 한 의존도가 높은 실로 동남아시아와 인도양 간의 석유 안보를

해 원유를 미얀마에서 난성까지 직 수송하는 방안과 메콩강 개발까지 큰

심을 보이고 있다.19)

국은 2001년 WTO에 가입한 이후 FTA 친화 인 정책을 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국은 경제 인 목 외에 외교,안보 인 목 에서 FTA를 극 활용하고 있

다고 할 수 있다.경제 으로는 양자간의 FTA를 통해 상 국의 세 인하 비

세장벽 완화 등 시장 근성 향상과 무역마찰의 완화, 국에 한 시장경제지 인

정,서부 개발 동북 진흥의 진,원자재와 자원의 확보에 을 두고 있다.

외교 측면에서 동북아 내지는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리더십 강화, 미 견제와 차

별화 등을 들 수 있다.이와 련하여 국의 국무원발 연구 심의 련 문헌에서

는 국의 FTA 추진 우선순 를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다.국가별로는 인 지역

과 개도국이 우선이고,동기에서는 에 지 자원의 확보,자국 심의 지역주의 형

성과 같은 략 동기가 우선하고 있다.이 외에 해외시장진출,국내지역개발 진,

산업경쟁력제고 등과 같은 경제 동기를 강조하고 있다. 국의 FTA 추진에서

․한 FTA는 에 지,자원 확보,시장 확 ,선진국 우회 수출이라는 경제 인 측

면보다는 자국 심의 지역주의 형성을 진하려는 략 목표를 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 주변국과 우선 으로 FTA를 추진한다는 기본 원칙, 국과의 상

호 보완 인 력 구조를 가지고 있는 국가와의 FTA 추진 원칙 등과 매우 부합한

다고 할 수 있다.특히 FTA 상의 용이성을 강조하고 있는 국의 FTA 략으로

미루어 국의 4 교역국가인 미국,일본,EU,한국 에서 한국이 가장 상 추진

이 용이하기 때문에 한국과의 FTA추진에 극 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20)

18) 한무역투자진흥공사,『RCEP 상동향과 참여국 산업계 반응』,GlobalMarketReport

15-006,2015.1.28.

19) 리평(2013)『 한 FTA에 추진에 따른 경제효과 응방안』,순천향 학교 로벌경

학원 석사학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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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 FTA 상 진행 황

2002년 국은 ․한FTA 검토를 제안하 다.2004년 9월부터 ASEAN+3경제장

회를 계기로 한․ 양국간 의하기 시작하고 2014년 11월까지 13년을 거치고

결국 체결하 다.그 동안 국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국과의 FTA 추진에 한

의지를 표명해 왔다. 국의 주롱지(朱镕基) 총리는 재임 시부터 한국과의 FTA

추진에 노력해 왔으며 한․미 FTA 타결 이후 더욱 극 으로 ․한 FTA를 추

진하고자 하 다.2005년 8월 이샤오 (李 軍) 국 상무부 차 보는 ․한 FTA

의 최 걸림돌인 농산물 문제에서 큰 폭으로 양보할 뜻까지 있다고 달하 다.

한 2007년 4월 원자바오(溫家寶)는 4월 10월 한국 방문을 앞두고 가진 기자회

견에서 양국 간 FTA 공동연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한 FTA를 조속히 체결

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특히 완자바오(溫家寶) 국총리는 ․한 FTA체결로

양국의 구조조정과 력분야를 확 할 수 있다고 말했다.21)

국의 기업들 역시 ․한 FTA에 상당히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무역투

자진홍공사(KOTRA)에서 2007년 국의 7 도시 178개 국기업(제조업 124개

사,서비스 53개사)을 상 로 ․한 FTA 인식을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기업

들은 ․한 FTA추진에 해 '매우지지'20.2%(36개사),'지지'73.6%(131개사)로

응답해 93.8%(167개사)가 ·한 FTA에 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2)

한 산업별 ․한 FTA 지지율을 제조업에서 섬유의류,가죽의류,석유화학,

자통신설비,운수설비 등이 원 찬성 입장이며, 속 비 속과 식품가공은

지지율이 상 으로 낮게 나타났다.서비스업에서는 부동산과 융,숙박음식업

등이 원 찬성 입장이나 정보통신업과 운수창고업,유통업 기업들의 지지율은 각

각 60%,75%,80%정도 다.이들 기업들이 ․한 FTA 지지하는 이유로는 ' ․

한 기업 력이 확 된 것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이어 '한국의 수

입 세인하','한국산 제품 수입가격 인하','한국의 비 세 장벽 감소'의 순으로

20) 이희옥(2009)『한․ FTA와 동아시아 지역주의』,풀빛

21) 매일경제,2006년 5월 26일.

22) 박한진․정 규,『 국기업의 한 FTA인식과 망』,GlobalBusinessReport07-115,

KORTA상하이 무역 ,2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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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되었다.

한편 한국의 국경제인연합회가 회원기업과 성장기업들을 상으로 ․한

FTA에 해 설문조사를 별인 결과 415개 응답기업 가운데 ․한 FTA 체결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71.3%로 반 의견(28.7%)을 압도했으며,산업별로는 서비스업의

찬성률이 83.6%,제조업이 65.5% 다.23)양국 업계는 원칙 으로 ․한 FTA에

찬성하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국에게 한국은 3 교역국이므로24)

․한 FTA는 국에게 경제 으로 지 않은 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동북아

FTA 나아가 동아시아 FTA의 주도권을 장악하는데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국과 한국은 1992년 국교정상화 이후 외교·안보·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

에서 속도로 발 하 다. 국과 한국은 2003년 수립한 ' 면 력동반자 계'

에서 2008년 ' 략 력 동반자 계'로 양국 계를 격상시켰다.그 동안 양국

의 경제가 성장함과 맞물려 경제통상 분야에서 가장 큰 성장을 보 다.2008년 기

한국 측 통계에 의하면 1992년 수교당시 64억 달러에 불과했던 양국 간 교역규

모는 2005년에는 1000억 달러를 넘어섰고 2007년에는 1400억 달러를 넘어섰다.

국은 2003년 이후 한국의 제1 교역 상국이자 제1 무역 혹자 상 국이었다.

반면 한국은 국의 제2 수입국이자 제4 수출국이다.

한 수교 첫해인 1992년 한국의 투자가 1억 4000만 달러(실행액기 )에 불

과하던 것이 2006년 기 한국의 투자는 33억 1000만 달러로 1992년에 비해

무려 23.6배 신장하여 2002년부터 국은 한국의 최 해외직 투자 상국으로 부

상하 다. 한 1990년 이후부터 ·한 간 무역 투자 방면에서 상호의존 계

의 속한 강화와 그로 인한 무역수지 불균형과 직 투자에 한 분규도 차 늘

고 있다.이러한 무역 투자 련 마찰 요인을 제도 으로 리하고 양국 간 호혜

분업 기회를 계속 확 하기 해서는 FTA와 같은 제도 통합 장치가 필요하

게 되었다.25)

23) 국경제인연합회 산업조사본부 FTA ,“한 FTA기업의견조사 결과”,2006.7

24) 국해 통계에 따르면 2007년 한 해 동안 국의 무역동반자는 EU,미국,일본,ASEAN,홍

콩,한국 순이며,그 교역량은 각각 3,561.5억 달러,3,020.8억 달러,2,360.2억 달러,2,025.5억

달러,1,972.5억 달러,1,599억 달러이다.이 EU,ASEAN,홍콩지역을 제외하여 국가별로만

보면국이 국무역에서 제3 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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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국은 ·한 FTA 검토를 제안하 다. 국과 한국은 2004년 11월

ASEAN+3회담 개최된 한 정상회담에서 2005년부터 2년간 ․한 FTA 민

간공동연구를 실시하기로 합의하 다.이에 국의 국무원발 연구 심(DRC)과 한

국의 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을 간사기 으로 지정하여 공동연구가 개시되어

2006년 11월 종료되었다.

1년차 민간공동연구에서 양국의 FTA 추진정책,거시경제효과,경쟁력분석 민

감 분야 도출,투자에 미치는 효과 등을 집 연구하 다.2차 민간 공동연구에서

한국 측은 농수산물,섬유-의류,서비스 심 분야에 해 으로 연구하 고,

국 축은 자동차,철강,석유화학,기계 서비스 심분야에 해 집 분석하 다.

국의 국무원발 연구 심과 한국의 외경제정책연구원의 민간 공동연구의 결

과에 따라면 ․한 FTA 체결 시 거시 경제 효과는 단기 으로 한국 2.4%,국

은 0.4% 경제성장 할 것이라고 하 다. 한 자본축 을 고려한 장기 인 효과는

한국이 3.1%, 국이 0.6%의 경제성장 효과를 기 한다고 보았다.26)

․한 FTA 산· ·학 공동연구의 연구범 와 내용은 ․한 FTA 체결시 경제

효과, ․한 FTA 포 범 ,산업별 향 분석,민감 품목의 보호방안 등이다.

한국 측은 상품,서비스,투자는 물론 지식재산권,정부 조달，경쟁정책 등 포

인 FTA 선호와 함께 농수산물 등 구조 으로 취약한 민감 품목에 해서는 충분

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을 강조하 다.반면 국 측은 자동차,철강,화학,기계,

화장품 등 민감 산업에 한 FTA 향 연구에 심을 표명하면서 이의 극복방안

으로 양국 업계 간의 화채 구축을 희망하 다.

양측 표간은 산· ·학 공동연구 제4차 회의를 통해 상품(제조업,농림수산업)

여타 이슈에 한 논의를 진행하여 제조업，원산지，통 ，지식재산권，경쟁，경

제 력， 생 검역조치 8개 소 분야에 해 합의를 도출하 다.한국 측은 산·

·학 공동 연구 제5차 회의에서 농수산업 분야의 민감성에 비추어 이에 한

한 보호방안마련 필요성을 강조하 으며,동 분야에 한 보고서 내용 등에 해서

25) 정인교.(2010)『FTA통상론』,율곡출 사 p.123.

26) 외경제정책연구원,『한․ FTA의 경제 효과와 주요 쟁 』,정책연구 03-04,

200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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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주요내용

2004.9
ASEAN+3경제장 회의 계기 ·한 통상장 회담시 민간 공

통연구 개시 추진 합의

2005
2005년부터 국의 국무원발 연구 심(DRC)과 외경제정

책연구원(KIEP)간 공동연구 개시,1년차 연구수행

2006 만간공동연구 2년차 연구수행 후 11월 연구종료

2006.11.17
APEC각료회의 계기 한 통상장 회담에서 ·한 FTA 산

학 공동연구를 2007년부터 개시키로 합의

2007.3-23 ․한 FTA 산 학 공동연구 제1차 회의 개최(북경)

2007.7.3-4 ․한 산 학 공동연구 제2차 회의 개최(서울)

2007.10.23-25 ․한 FTA 산 학 공동연구 제3차 회의 개촤( 해)

2008.1.18-20 ․한 FTA 산 학 공동연구 제4차 회의 개촤(재주)

2008.6.11-13 ․한 FTA 산 학 공동연구 제5차 회의 개촤(북경)

2010.2 ․한 FTA 산 학 공동연구 수 표간 의(북경)

2010.5.23
․한 통상장 회담시 산 학 공동연구 종료 방안논의(서

울)

2010.5.28
양국 정상 임석하에 양국 통상장 ,산 학 공동연구 종료

련 양해각서 서명(서울)

2010.9.28-29 ․한 FTA 정부간 사 의 제1차 회의 개최(북경)

는 양측이 계속 의해 나가기로 하 다.이후 ․한 양국은 14차 상을 통해

2014년 11월 10일 ․한 FTA 상을 타결하 으며 2015년 2월 25일에는 ․한

FTA 정문에 가서명(initialing)을 거쳐 6월 1일 문본·한 본· 문본 등 3개의

한· FTA 정문을 서명하고 이를 교환함으로써 지난 2012년 5월 상개시 이후

3년만에 정식서명 차를 완료하 다.

<표 1> ․한 FTA의 추진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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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4.11 ․한 통상장 회담(북경)

2012.2.24 ․한 FTA 공청회

2012.3.1-2 ․한 FTA 추진 련 사 실무 의 개최(서울)

2012.3.22-23 ․한 FTA 추진 련 사 실무 의 개최(북경)

2012.5.2 ․한 FTA 상개시 선언(북경)

2012.5.14 제1차 상(Kick-offmeeting)개최(북경)

2012.7.3-5 제2차 상 개최(제주)

2012.8.22-24 제3차 상 개최(웨이하이)

2012.10.31-11.1 제4차 상개최(경주)

2013.4.26-28 제5차 상 개최(하얼빈)

2013.7.2-4 제6차 상 개최(부산)

2013.9.3-5 제7차 상 개최(웨이팡)

2013.11.18-22 제8차 상 개최(인천 송도)

2014.1.6-10 제9차 상 개최( 국 서안)

2014.3.17-21 제10차 상 개최(일산)

2014.5 제11차 상 개최

2014.7 제12차 상 개최

2014.9.22 제13차 상 개최

2014.11.6 제14차 상 개최

2014.11.10 실질 타결

2015.2.25 ․한 FTA 가서명

2015.6.1 ․한 FTA 정식서명

자료:한· FTA홈페이지 http://www.fta.go.kr/cn/info/2/



- 17 -

4. ․한 FTA의 기 효과

가.경제 성장 진

․한 FTA체결은 ․한 양국의 무역 투자 증 등을 가져와 각국의 소득

경제성장율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갖게 되고 양국 모두에 상당 수 의 경제

이익을 가져다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 양국의 일부 품목들에 한

세율이 아직도 높은 수 이어서 양국가간 FTA 체결시 무역자유화에 따른 경제성

장 진효과가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의 WTO가입 이후 세수 은 이미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된 상황이나 반 으로 한국에서 수입하는 상품에 해 무

세정책을 취할 경우 단기 으로 상당한 무역창출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상된다.

세장벽 외에 무역 제한 인 비 세장벽도 낮지 않다.양국가간 FTA로 국간

비 세장벽이 철폐 는 완화되게 되면 그 만큼 무역자유화에 따른 경제성장 진

효과가 커지게 될 것이다. 외경제정책연구원은 일반균형모형(CGEModel)을 이용

하여 ․한 FTA가 체결되면 한국의 GDP는 3.27~5.14% 증가하고 국의 GDP도

0.89~1.54% 증가할 것으로 한국이 국보다 높은 GDP개선효과를 기 할 수 있을

것을 추정하 고 력모형(GravityModel)을 이용하여 ․한 FTA가 체결되면 한

국의 소득 수 은 25년간 3.10~5.15% 증가,즉 연평균 성장률이 0.12~0.2% 포인트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었고, 국이 25년간 1.71~3.08%의 소득이 증가하고 연평균

성장률은 0.07~0.12% 포인트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었다.

나.역내 산업 구조 조정

․한 FTA가 체결되면 역내 무역자유화로 역내 기업 간 경쟁이 심화되면,

한 양국이 비교우 산업에 집 함에 따른 양국가간 산업분업이 있게 되고,과잉

복 투자 부문 조정 등 역내 기업 간 비교 경쟁력 우열에 따른 산업구조 조정이 이

루어질 것으로 상된다.

한 경쟁이 치열해진 일부 산업분야에서의 역내 동종 업체 간 공동 기술 개발,

공동 부품 조달,공동 마 등에 의한 략 제휴 증 등 역내 기업 간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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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과 경쟁력 제고를 한 산업 력이 확 될 것으로 기 된다.한국에서 RCA

가 가장 높은 분야는 통신 ,반도체 등 IT산업,철강, 기 자와 자동차산업으

로 분석되었고 국은 가죽제품,의류,컴퓨터,섬유,통신기기 순으로 나타나고 있

다. 반 으로 한국이 비교열 는 경합 계로 경쟁력이 약한 업종에서는 ·한

FTA 체결시 수입이 많이 늘거나 자원배분이 다른 산업으로 이동함에 따라 구조조

정이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상된다.

한국은 자본집약형,기술 집약형 제조업에서 국 비교우 를 하고 있으며

․한 FTA의 체결은 동 산업으로 자원 집 을 유도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상된다.한국 교역 투자 활동과 련 자본기술 집약형 산업 생산 공

정으로 자원이 집 되게 되고 국의 경우,한국 역외 선진국으로부터의 첨단기

술 분야에 직 투자와 이에 따른 기술 이 의 확 가 이루어지게 된다.

양국가간 FTA는 국내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고부가가치화를 진 시키는 효과를 갖

게 될 것으로 상된다.

다.이익 산업과 손해 산업

․한 FTA 체결이 되면 국내 경제 으로는 득이 클 것으로 단되나,이가

국내 경제의 각 부문에 미치는 향이 각각 달라,국내 경제의 각 산업부문 별,각

경제 활동 참여자 로별로는 ․한 FTA 체결에 따른 득실이 엇갈리게 될 것

으로 보인다.27)

어느 산업이 양국가간 FTA에서 이익 산업이 될 것인 지 아니면 손해 산업이 될

것인지는 당해 산업의 양국가간 FTA에 상 득실이 종합되어 단되어져야 할 것

이다.한국은 이미 곡물수입에 있어 국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FTA를 할 경우 한

국에 큰 이익이 있을 것이다. ․한 양국의 농업은 소규모 농이라는 공통 과

농업 생산물 구성이 유사한 상호 경쟁 구조를 지니고 있는 바,양국 FTA체결이

되면 상호 경합되는 농산물의 경우 가격 경쟁력이 보다 높은 국가로부터 낮은 국

가로의 수출 확 가 이루어질 것으로 상된다.즉 국으로부터 한국으로 수출

27) 국경제인연합회,“한․ FTA 주요 업종별 향과 응과제”,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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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가 이루어질고 한국농업에 불리한 향을 것이다.특히 곡물,수산물,채소

류 등은 국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은 민감 품목으로 분류되며 FTA를 할 경우 동

품목들에 충격이 상된다.의류,목재가구,기타 운송설비,기타 제조업과 같이 경

쟁력이 떨어지는 산업에서는 생산규모가 축소되어 산업의 구조조성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상된다.한국기업들이 국보다 기술상 비교우 를 가지고 있고,자본

기술부문에 있어서 고부가가치 제품에 우 를 하고 있다.한국 제조업의 종합

인 경쟁력이 국보다 우수하므로 FTA체결이 되면 부분의 국 제조 업종에 충

격과 불리한 향을 것으로 상한다.

라.무역 투자 증

․한 양국 간 FTA 체결은 두 나라의 무역을 확 시키고,역내 기업의 투자

증가와 역내 외국인투자 증 등 역내 투자를 활성화하며,역내 외국인투자 확 에

따른 역내 외국인투자 유치국으로의 기술 이 진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상할

수 있다. 세 비 세장벽 등 역내 무역장벽의 철폐는 기업의 역내 경제활동비

용이 낮아짐을 의미하며,그 자체로서 기업 의 이윤창출 기회가 확 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역내 매활동에 있어서도 운송,정보비용 감 무 세혜택 등으로

기업의 제반 비용을 감할 수 있고 시장에 보다 용이하게 근할 수 있기 때문에

FTA는 역외기업의 역내로의 투자를 증가시키게 된다.특히,역외국가에게는 역내

에 생산거 을 확보할 경우 FTA에 참여하지 않으면서도 실질 인 역내무 세 혜

택을 향유할 수 있다는 에서 역내 해외직 투자 추진에 강한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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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한 지식재산권 보호 황

1.지식재산권의 정의

지식소유권에 한 문제를 담당하는 국제연합의 문기구인 세계지식재산권기

구(WIPO:WorldIntellectualPropertyOrganization)는 이를 구체 으로 '문학·

술 과학작품,연출, 술가의 공연·음반 방송,발명,과학 발견,공업의장·

등록상표·상호 등에 한 보호권리와 공업·과학·문학 는 술분야의 지 활동에

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재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설립 약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문학, 술 과학 작품,연출 술가의 공연,음반 방송,

인간 노력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발명,과학 발견,산업디자인,등록상표,서비

스마크,상호 기타 명칭,부당경쟁에 한 보호 등에 한 권리와 공업,과학,

문학 는 술분야의 지 활동에서 발생하는 그 밖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28)

<표 2>지식재산권의 분류

28) 이 정의는 WIPO설치 약 제2조 7항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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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지식재산권은 인간의 창의 정신활동으로 창출된 지식재산 권리를 보호

하고, 통 인 산업발 을 보호하는데 목 을 두고 있으며,지식재산권을 <표 2>

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산업재산권(industrialproperty)은 산업에서 사용될 수 있는 새로 창안된 상품이

나 기술에 부여되는 권리로 여기에는 특허권(patent),실용신안권(utilitymodel),의

장권(industrialdesign) 상표권(trademark)이 있다. 작권(copyright)은 학문이

나 술에 련된 창작물에 한 권리를 의미하며, 자권의 상은 인간의 모든

정신 창작물이 되지만 일반 으로 음반,테이 ,그림,조각물,사진,필름,악보,

컴퓨터 로그램, 고문안,출 ,번역,복제,공연,연주, 시 기타 학술이나

술의 범 에 포함되는 물품들이 해당된다. 작권은 작물에 한 작재산권,

작자의 인격 보호를 한 작인격권(moralright)그리고 작물의 이용에

한 작인 권(neighboring right)으로 구분된다.신지식재산권(new intellectual

property)은 첨단과학과 정보산업의 발 으로 기존의 지식재산권으로 분류되지 않

는 새로운 형태의 지 재산을 의미하며,산업 작권(industrialcopyright),첨단산업

재산권(hightechnologicalproperty),정보재산권(proprietaryinformation),지리

표시제(GeographicalIndicationSystem)등이 있다.29)이상과 같이 다자주의는 국제

약 WTO TRIPs(Agreementon Trade-Related Aspects ofIntellectual

PropertyRights)규정을 통해 지식재산권을 분류하여 권리 보장하여 왔다.

2.지식재산권 보호의 요성

재 로벌 경제가 빠르게 발 하는 시 에 국내든 국외든 지식재산권 논쟁과

분쟁이 갈수록 많아져 있다.지식재산권은 개인이나 집단이 과학,기술,문학 술분

야에서 창조한 정신 자산이 법에 따라 지니는 유권이다.지식재산권은 무형의

재산권이다. 로벌 과학기술,경제가 속히 발 함으로 지식재산권 보호의 객체

범 와 내용은 확 하고 심화되어 있으며 지식재산권 법률 제도와 이론연구

29) 지식재산권 분류에 한 내용을 다음의 참고 문헌에서 인용하 다.이신규(2011)『국제통상

론』(서울:두남),pp.35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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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새로운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지식재산권의 개념은 지식재산권의 입법,사법

실천,이론 연구의 기 이자 꼭 명확한 문제이다.

국제경제,문화교류의 발 함으로써 지식재산권의 지역성은 미문의 큰 충격

을 받게 되었고 지식재산권 법률 계도 날수록 국제화가 되며 주체,객체와 내용은

량의 외요소가 포함된다.지식재산권 법률 계의 주체는 지식재산권법에 따라

권리를 지니고 책임을 지는 사람을 일컫고 개인,단체,법인, 력자 등을 포함한

다.국제 교류 측면을 보면 내국인도 있고 외국인도 있다.외국인이 국내에서

내국인이 외국에서는 지식재산권을 향유하는 상이 매우 보편하다.지식재산권 법

률 계의 객체는 지식재산권 계에서 주체간의 리 의무가 가리키는 상이다.

지식재산권을 보호해야 하는 필요성에 한 논쟁은 오랫동안 지속되어왔다.그

까닭은 지식재산권 보호가 과학과 기술 그리고 경제 인 측면에서 과연 순기능

역할을 하 는가에 한 회의감이 있었기 때문이다.지식재산권 보호에 한 기

의 논의는 주로 법철학 연구로부터 비롯되었다.앵 로-색슨계의 로크주의 노

동가치설이나 륙계의 헤겔주의 인성이론이 인간의 지식생산물에 한 배타

소유권을 합리화하는 철학 기 다.노동가치설에 따르면 인간의 지식창조물은

노동의 산물이고 따라서 윤리 ,도덕 으로 창작자의 소유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반면 인성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지식창작물은 창작자의 인성 혹은 자아의 자기 실

이므로 창작자의 소유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섰다.

이와 같은 기의 논의는 사회 을 도외시한 자연법 논리에 기 한 것이

었다.그러나 19세기에는 지식재산권 보호가 지식재산권 소유자에게 독 이고 배

타 인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공유할 수 있는 길을 제한하는 결과를 래해 오히려

과학과 기술의 발 은 물론 경제발 을 해하는 부정 인 결과를 가져왔다는 주

장이 강해 지식재산권을 부정하는 기류가 형성되었다.이 여 로 인해 19세기 엽

에는 특허권 폐지론까지 두되기에 이르러 지식재산권이 사실상 명의

기를 맞이하기도 하 다.소 이러한 반 특허운동은 자유무역운동에 힘입어 인

인 독 을 반 하는 운동이 개되었는데 1850~1873년까지 유럽지역에서 일어났

다.이 운동으로 네덜란드와 스 스는 50년간 특허제도를 폐지 는 극히 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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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의 특허제도만을 유지하 다.그러나 19세기말 공리주의 견해를 통해 지식재

산권 보호를 합리화하는 주장과 이후 일어난 공황과 이에 수반된 보호무역주의

민족주의 두로 반 특허운동은 서서히 사라지게 되었다.

사실 반 특허운동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지식재산권이 보호되지 않는다면 발명활

동과 창작활동이 크게 축될 수 있고 지 활동이 성행한다하더라도 비 로 유지

될 수 있는 분야의 발명이나 창작에 집 되어서 과학과 기술발 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고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그리고 지식재산권의 특성상 발명이나 창작하

는데 막 한 자 과 시간이 투자되어야 하는 반면 이를 복제하거나 모방하는데

는 생산하는 데는 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한계비용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때문에 발명과 창작을 한 지식재산권 소유자에 한 충분한 보상을 하지 못

하는 부조리를 낳게 된다.따라서 지식재산권 보호는 발명과 창작을 극 유인하고

장려한다는 것과 배타 인 지 를 부여함으로써 보다 많은 발명과 창작물이 공개

되고 리 이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문,기술,과학 그리고 문 의 발달을 도

모할 수 있으면서 경제 이익을 증 시킨다는 정 인 측면에서 지식재산권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30)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이런 맥락에서 각국은 지식재산권 보호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우선 창작자의 창

작물에 한 도덕 ,경제 권리와 그 창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일반인들의 권리

에 법률 자격을 부여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석된다.그리고 의도 인 정부

정책의 한 형태로서 창작활동과 그로 인간 결과물의 보 이용을 증진시키고

공정한 무역을 장려함으로써 경제 사회 발 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도 포함

되어 있다.31)

30) RichardA.Posner.(1977)EconomicAnalysisofLaw(Boston,BrownandCompany),p.54.

31) 李亨杓(2005.6)『知識財産權의 法的 保護와 그 限界에 한 硏究』 韓南大學校 行政政策大

學院 特許法務學 攻 석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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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한국의 지식재산권 제도 보호 황

가.지식재산권 보호사업의 기본상황

(1)지식재산권 련 법령

한국은 경제성장 과정에서 한때 주요 선진국들에 의해‘지식재산권 침해국가’로 인

식되었으나,강력한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한국 제품의 품질 향상과 랜드 이미

지 제고 등으로 국,동남아 등 해외에서의 한국제품의 피해사례 증으로‘지식재

산권 피침해국’으로 환하 다.

한국 제품의 지식재산권 침해 피해는 피해 발생지역에 따라 국내시장에서의 피

해와 해외시장에서의 피해로 구분할 수 있다.즉 해외시장에서의 피해는 ① 지에

서 생산된 모조품,② 지에서 생산되어 제3국으로 수출되는 모조품,③ 환 ,원산

지 ․변조 등을 통해 제3국으로 수출된 모조품 등으로 인한 피해가 있으며,국내시

장에서의 피해는 ① 해외에서 생산․수입된 모조품,② 환 ,원산지표시 ․변조를 통

해 유입되는 모조품,③ 해외에서 생산,제3국을 거쳐 유입되는 모조품 등으로 인한

피해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피해 방지를 한 지식재산권 보호 법령은 작권법,상표법,부정경쟁방

지 업비 보호에 한 법률,게임산업진흥에 한 법률, 화 비디오물의

진흥에 한 법률,음악산업진흥에 한 법률,디자인보호법,특허법,실용신안법,

반도체집 회로의 배치설계에 한 법률 등이 있다.

(2)집행 기구

산업재산권 리는 가장 일 1946년 한국에 출 하 으며 당시 무역,공업

과 에 지원 부서는 특허청을 설립하 으며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에 소속하며 특허.

실용신안.디자인 상표에 한 사무와 이에 한 심사.심 에 한 사무를

장하고 있다.32)

한국 지식재산권 보호제도 련 행정부서는 다음 <표 3>과 같이 문화체육

32) 한국 정부조직법(법률 제11690호)제37조 제5항에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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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주로 작권 보호 련 사항을 책임짐),정보통신부(주로 계산기 소 트웨어)

그 아래 설치된 각 심사 재 원회,특허청에 설치된 특허 재 원 등을 포함한

다.사법,집행부문에는 특허법원,법원,검찰청,경찰청이 있다.이외에도 세 ,산

업통상자원부 무역 원회 역시 지식재산권의 직책을 담당하며 부문 행정 집행권을

구비하고 있다.

한국의 상표,특허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며 법원은 상표등록,특허 보호 처리

조치 방면에서 국과 비슷하며 민사제재와 형사제재권이 있다.이와 다른 은 한

국 특허청은 가짜 상표,특허제품의 행정 조사권만 있으며 행정집행권은 없다.특

허청의 주요 직책은 상표권과 특허권이다.

한국 검찰기 과 경찰은 공동으로 가짜 상품 그 제조자와 매자를 조사하여

사회 안정과 정상 인 무역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한 형사처벌을 목

으로 조사 처리 활동을 집행할 수 있다.한국 특허청이 가짜 상표 등 부당한 경

쟁 행 에 해 행정 조사권만 있으므로 만일 강제 조치가 필요하면 반드시 검

찰,경찰 부문과 연합하여 집행해야 한다.

1993년 한국 검찰청에서 설립한 “지식재산권 침해범죄조사센터”는 국 26개

주요 지방청과 분청을 설립하여 “지역연합수사 ”를 형성하 으며 검찰기 이 지식

재산권을 보호하는 문 인 기구를 건립하 다.권리 침범 범죄를 조사하는 문

검찰 을 견하여 이 부서에서 근무하게 하 다.

한국 검찰청에서는 정기 으로 “지식재산권침범 조사지도 의회”를 소집하 으

며 검찰청,외교부,문화 부,정보통신부,경찰청,국세청,세 ,특허청 8개 부서

를 연합하여 조직하 으며 매년 정기회를 소집하여 권리침해 행 효과를 분석하

고 연구한다.

세 본부 지방 세 에 모두 문 조사반을 설립하 고 세법에 의거하여

감시하고 가짜 상품의 수출입 통 을 조사하여 처리한다.권리침범 의 상품은 통

시 각 세 이 일시 화물을 압류하여 침해자에 해 조사를 진행하며 침해 화물

을 몰수하는 등 부분 집행권이 있다.세 홈페이지에는 “진품,가짜 시회”를 개

설하여 국민들이 침해 상품을 식별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으며,상표권을 침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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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의 수출입을 지하고 있다.수출입 상품이 타인의 상표권을 침범하 을 때 상

표권 소유자는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침해물품의 통 이 보류되게 된다.세 이 상

표권자의 요청을 받았을 시 특수한 원인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침해물품을 통 을

보류해야 한다.만약 수출입 상품이 담보를 제공하고 통 에 요구할 시 세 은 반

드시 동의해야 한다. 련 상세한 규정은 통령이 제정하여 공포한 것이다.세

법 작권도 마찬가지로 보호해야 한다.

이외 특허청은 지방 자치단체에 가짜 상품 취소를 명하는 권리가 있으며 각 지

방자치단체와 검찰,경찰,특허청은 연합하여 가짜 상품 취소를 명하는 조사활동을

개하고 있으며 홍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표 3>한국의 정부기 별 지식재산권 보호 역할 분담

구분 부 처 기능․역할

해외시장

산업통상자원부

․ 모조품 등 지재권 침해 피해 응 총

․ 해외시장에서의 지재권 보호 총

․ 지식재산권 보호를 한 국가간 력 추진

외교부
․ 지식재산권 보호를 한 국가간 력 지원

․ 재외공 에 지식재산권보호 담당 지정

국경 세청

․ 해외로부터의 모조품 반입 단속

․ 국내생산 모조품 해외 반출 단속

․ 모조품 환 ,원산지 ․변조 단속

*원산지 ․변조 제품의 국내유통을 추 ․단속할

수 있도록 외무역법 개정 추진

국내시장

국무조정실
․ 국내시장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총

‘지식재산권보호 정책 의회’운

무역 원회 ․ 지식재산권 침해에 한 피해 구제

특허청,검찰․경찰 ․ 국내시장에서의 지식재산권 반행 단속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 부
․ 분야별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 작권,SW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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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지식재산권 해외 보호조치 집행기구

(1)특허청 해외지식재산권보호센터

한국 특허청은 산업재산권을 기에 보호함으로써 산업기술 개발의 진을 지원

하고,산업재산권 행정의 체계를 구축하여 기술경쟁 시 에 처하기 해 1949년

설립되었다.

특허청 주요 기능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 소속하에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상표에 한 사무와 이에 한 심사.심 에 한 사무를 장,② 기술 창작물

에 한 심사 특허권 부여,산업발 과 국가경쟁력 향상을 한 다양한 발명진

흥 시책 수립·시행,③ 특허권 등 국민의 권리보호를 한 련 법령·제도검토·개정

운 ,특허쟁송과 련된 국민의 권익 보호를 한 특허심 제도 운 ,④ 특허 심

사 체를 해소하고,특허기술정보를 산업계에 확산하기 한 산업재산권 행정정보

화 추진,⑤ PCT 국제조사 비심사를 수행하여 산업재산권 국제화 추진,⑥

조상품의 제조·유통 등의 부정경쟁행 에 한 단속·홍보 조상품 추방활동

수행,⑦ 심사·심 등 특허 문요원의 자질향상과 선진국 산업재산권 제도의 조

사·연구를 한 문연수기 을 설립, 문인력 양성 민간기업의 특허 담인력

교육,⑧ 컴퓨터 로그램,반도체집 회로배치설계,데이터베이스, 업비 ,생명공

학,캐릭터,활자체,입체·소리·냄새상표,TRADEDRESS등의 신지식재산권에

한 입법추진,권리화,국제 보호 다자간 력체제 구축활동 수행 등이다.

(2) 세청의 지식재산권보호

세 은 산업발 을 해하고 소비자를 기만하여 국제 으로 지되고 있는 불공

정 무역행 인 상표권 등 지재권 침해물품의 수출입을 제한하고 있다33). 한 세

법에 의한 상표권, 작권,품종보호권,지리 표시(권),특허권,디자인권 침해물품

의 통 보류 외에 『사법 경찰 리의 직무를 행할자와 그 직무범 에 한 법률』

에 의하여 수출입 련 지식재산권 침해사범에 한 수사권이 세 공무원에게 부

여되어 있어 상표권, 작권 침해사건은 물론 특허권 등 수출입 련 기타 지식재

33) 세법 제2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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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권 침해사범에 해 상표법 등 개별법 반으로 조사하여 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①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은 세법에 의하여 통 이 불허됨은 물론 상표

법 등 각 련법 반으로 처벌되며,② 상표권 용사용권의 침해행 를 한 자

는 상표법 제93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는 1억원 이하의 벌 에 처하고 있다.

③ 작권의 침해행 를 한 자는 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는 3

천만원 이하의 벌 ,④ 품종보호권 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식물신품종보호

법 제131조에 따라 7년이하의 징역 는 1억원 이하의 벌 에 처하고 있다.⑤ 지

리 표시품의 허 ㆍ유사표시 등을 한 자는 농수산물품질 리법 제119조에 따라 3

년이하의 징역 는 3천만원 이하의 벌 ,특허권 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특

허법 제225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는 1억원 이하의 벌 ,⑥ 디자인권

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디자인보호법 제82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는 1억원

이하의 벌 ,⑦ 상표법,특허법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을 수출입한자는 련법

반으로 세 에 의하여 조사·처벌 받게 된다.34)

(3)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해외 진출한 한국기업의 안정 사업과 경쟁력 제고를 하여 특허청,한국지식

재산보호 회, 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지식재산권 인식제고,권리확보 분쟁

응 등을 지원하는 IP-DESK(해외지식재산센터)를 국(북경,상해,청도, 주,심

양),미국(뉴욕,LA),베트남(호치민),태국(방콕),독일( 랑 푸르트)에 설치,운

하고 있다.35)

해외 IP-DESK는 상표출원 차,권리확보,분쟁 응 등 지식재산권 련 상담,지

식재산권 침해의 효과 응을 한 기업별 맞춤형 컨설 제공,지식재산권 련

설명회 세미나 개최를 통해 지식재산권 련 주요 이슈와 정보 제공하고 있다.

한, 소기업의 지식재산권 권리확보를 한 상표 디자인 출원에 해 1개사

당 4건(소요비용의 50%)지원,한국기업의 지식재산권 피침해조사비용(최 70%지

원)등을 제공하고 있다.

34) 사법경찰 리의 직무를 행할자와 그 직무범 에 한 법률 제6조 제14호.

35) 한국 특허청(http://www.kipo.go.kr) 한국지식재산보호 회(https://www.kipra.or.kr)홈페

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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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한국무역 회 수출상품모조종합 응센터

한국무역 회는 8.5만개 회원 회사로 구성된 민간 경제단체이다.1946년 한국 무

역 회가 성립된 이후,계속 무역 개,수출상품의 해외 선 ,회원회사를 도와 어

려움 극복,조사연구 정부에 건의 제출 등 각 무역 진활동에 종사하 다.회

원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하여 한국무역 회는 2006년 7월에 수출상품모조 종

합 응센터(CounterfeitCombatCenterforKoreanExports,CCCKorea)를 설립하

다.36)

이 센터의 주요한 업무는 모조품 피해사례 수 응상담과 함께 소 수출

업체를 상으로 피해 방 응지원,무엇보다도 지 단속 문 에이 트 고용

을 통한 지단속, 소 수출업체를 한 지법률가 동원 민 ․ 형사 소송 행 등

법률지원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이를 통해 재원 문인력 부족 등으로 피해를

당하고도 실질 인 응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많은 소수출기업을 상으로 동

센터는 모조품 피해 발생사례 수시 부터 피해 응을 체계 이고 실질 으로 지

원을 하고 있다.

(5)무역 련지식재산권보호 회(TIPA)

세계 각국 간의 FTA 체결 등 로벌시 의 국가 간 교역의 폭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국제무역 상황에서 기업의 지식재산권보호와 짝퉁물품 등 유

․ 무형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는 요한 사안으로 두되고 있다.

따라서 사단법인 무역 련지식재산권보호 회(Trade Related IPR Protection

Association:TIPA)는 2006년 12월에 설립되었으며 한국 세청(세 본부)아래의

비 리 사단법인 성격의 민간단체이며 회원제로 운 되고 있다.37)

TIPA 설립이후 세청과의 연계시스템을 통한 지식재산권신고센터를 설치/운

하는 등 통 단계에서의 다양한 지식재산권보호 피해 방 활동을 수행하고 있

다. 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에 한 유 기 과의 유기 조를 통하여 조사,

단속도 강화하고 있다. 한 소 트웨어 사무용기기 회,음반 회 등 8개의 유

36) 한국무역 회,“해외시장에서 모조품으로 인한 피해 본격 응 나서,보도자료,2006.7.5

37) 사단법인 사단법인 무역 련지식재산권보호 회(http://www.e-tipa.org)참조



- 30 -

구 분 지식재산권 상 주요내용

한․칠 FTA

(‘04.4.1발효)

-칠 가 우리나라의 인삼,김치,보성녹차를 지리 표시로 보호키로 합의

-한국은 Pisco,Pajareto,VinoAsoleado3가지 칠 산 지리 표시에

해 독 권 부여 (Pisco의 경우는 페루에 해서도 인정 가능성 열어 둠)

한․싱가포르

FTA

(‘06.3.2.발효)

-TRIPS 정에 따른 지재권 보호의무 규정

-한국 특허청을 싱가포르 PCT국제출원에 한 ISA(*1)/IPEA(*2)지정

-한국 특허에 한 싱가포르내 무심사 등록

-양국간 지재권 공동 원회 설치

한․EFTA(*3)

(‘05.7.12발효)

-'08년까지 로마 약 등 3개 국제조약에 가입 수

-지리 표시의 보호

-미공개 정보(undisclosedinformation)의 보호

한․ASEAN

FTA

(‘06.7.1발효)

-지재권 보호 강화

-지재권 분야 정보 교환 력 강화

*별도의 지재권 챕터 없이 기본 정(frameworkAgreement)상의 경

제 력 분야에 지식재산 분야 력사항을 포함

기 으로 구성된‘범국민 지식재산권보호연합회’를 통한 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특

히 지식재산권 침해에 한 불법 피해 상황 등에 무감각한 청소년층을 상으로

교육,홍보 이벤트도 수행하고 있다.

다.한국의 FTA별 지식재산권 상 주요내용

지식재산권 보호는 각국의 국내산업 문화정책과 한 연 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 따라 보호형태와 정도에 차이가 존재한다.FTA를 통한 무역체제의 개방과

함께 국제 인 경제활동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의 요성이 됨에 따라,상이한

지식재산권 보호체계로 인한 지식재산권 련 통상문제가 빈번해지면서 지식재산

권의 조화(harmonization)에 한 논의는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38) 한국에서의

FTA별 지식재산권 상의 주요 내용은 다음 <표 4>와 같다.

<표 4>한국의 FTA별 지식재산권 상 주요내용

38) 조미진,엄부 ,박 정,「한· FTA 지식재산권 분야의 이슈 검」,무역투자연구시리즈

07-03, 외경제정책연구원,2007.12.24.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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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CEPA(*4)

(‘10.11.발효)

-TRIPS 정 수 재확인

-지재권 분야의 다양한 력사항(PCT ISA/IPEA,선행기술 공동조사,

지재권 라이센싱 정보교환 등)규정

-양국 특허청 간 MoU체결을 통한 력 도모

한․EUFTA

(‘11.7.1잠정발효)

-지리 표시의 정부속서 상 List방식으로 보호 (EU162:한국 64)

(기존 선행 상표의 계속 보호)

-상표의 배타 효력이 미치는 범 를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

으로 한정

-의약품 특허기간 연장 자료 독 은 기존 제도 유지

-통 보류 용 상을 기존의 '상표권, 작권 작인 권 침해상

품'에서 '특허,디자인,지리 표시,식물신품종권 침해상품'까지 확

한․페루 FTA

(‘11.8.1발효)

-GI는 부속서 교환방식으로 보호

-유 자원(GR)/ 통지식(TK)은 CBDText의 선언 내용 등으로 타결

한․미 FTA

(‘12.3.15발효)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 도입

-공지 외 용기간 12개월 연장

-소리·냄새상표 인정 증명표장제도 도입

-상표 침해에 한 법정손해배상제도 도입

-지재권 침해 련 민사소송에서 법원의 권한 강화

한․터키 FTA

(‘13.5.1발효)

-GI는 부속서 교환방식으로 보호,향후 추가 가능

-유명상표 보호에 한 리 약 TRIPS의무 수

한․콜롬비아 FTA

(‘13.2.21서명)

-소리·냄새 상표등 비시각 상표 보호

-상표권, 작권 침해 의심물품에 한 통 보류 등

한․캐나다 FTA

-‘08년 제13차 상에서 지재권 분야 정문의 타결이후‘12년 상이

재개되면서 한국측의 높아진 지재권 보호수 을 반 하기 해 정문

수정 작업이 진행 에 있음

한․ FTA

-‘12.10.제4차 상에서 지재권 분야의 독립챕터 구성에 합의

-‘13.4.제5차 상에 상 지침으로서의 모델리티 문안에 하여 논의

-‘14.11.상타결 -’15.6 정문 서명

한․인도네시아

CEPA

-‘12.7.제1차 상 ‘12.12.제2차 상 개최

-‘13년 상반기 제3차 상 개최 정이며,지재권 분야의 경우 별도

작업반을 통해 구체 인 정문 내용에 하여 논의 추진

한․베트남 FTA

-‘12.9.제1차 상 개최 -’15,12. 상타결

-‘15.5. 정문 정식서명

- 작권,상표권,특허권 등에서 WTO지재권 정 이상의 보호를 확보

하고 권리 침해에 해 유효한 구제 장치 마련

한․ ․일 FTA

RCEP(*5)

-‘15.5제7차 수석 표 상 개최,지재권 분야를 포함하여 포 으로

논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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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지식재산권 보호사업의 경험 참고

경쟁력과 부가가치의 창출 원천이 지식재산으로 변화하면서 기업의 지식재산활

동의 요성이 높아지고 있다.한국의 지식재산 창출은 양 으로 확 되었지만 원

천기술보다 기업을 심으로 개량기술 주로 연구개발 투자가 이루어져 지식재산

권 수지가 자를 지속하고 있다.지식재산을 사업화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기술

거래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여 이익 창출도 미흡하며, 한 제도 으로 지식재산

권에 한 실질 인 보호 수 이 낮은 실정이다.39)

국제 특허인 삼극특허는40)2011년 1,709건,PCT 특허는41)출원 2012년 11,846건

건수는 세계 5 수 이며,산업재산권의 출원은 특허를 심으로 증가 추세이지만

2000~2012년동안 연평균 2.9% 증가에 그쳐 연구개발투자에 비해 정체되고 있다.

한 연구개발투자가 기업을 심으로42)개량기술 주로 이루어져 원천기술과 표

특허 확보가 미흡하며,IT 산업 비 확 등으로 지식재산권 수지는 자가 지

속되고 있다.

한국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 제품이나 서비스의 생산,공정개선에 활용

하거나 수익 창출을 목 으로 타 기 에 이 하는 사업화율은 57.1%, 략 목

을 포함한 활용율은 76.1% 수 이며,공공연구기 에서 이 된 기술이 기업에서 활

용되지 않은 경우는 36.8%(기술이 계약 건수 기 ),보유하고 있는 특허 가운데

미활용률은 23.7%에 달하고 있다.기업이 산업재산권을 사업화하지 못하는 이유는

문인력과 자 이 부족하고 기술을 공 하거나 필요로 하는 기업을 찾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한 지식재산권 분쟁이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기

술진보가 빠르고 다수의 기술이 복잡하게 얽 있는 IT 분야에서 분쟁이 두드러지

39) 조정환,“우리나라 지식재산활동의 황과 과제”,이슈 리 제3권 제52호,우리 융경 연

구소,2013.12.31.p.10-14.

40) 삼극특허는 미국 특허청(USPTO),일본 특허청(JPO),유럽 특허청(EPO)에 모두 등록되어 있

는 특허를 의미한다.

41) 자국 특허청에 PCT 특허를 출원(국제출원)하면 조약규정에 따라 출원인이 지정한 나라의

특허청에 직 출원한 것과 같은 효과를 부여함.

42) 2012년에 총 연구개발비 비 기업의 연구개발비는 77.9%를 차지하여 주요국 보다 높은 상

황:일본(77.0%),미국(68.3%),독일(67.3%), 랑스(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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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지식재산권 보호 장치가 미흡하고43)심사의 품질이 낮아 지식재산 권리

의 유효성이 낮으며,손해배상액이 낮아 경쟁사의 무분별한 특허 소송에 노출되고

있다.따라서 기 ·응용기술은 성공 가능성이 낮고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는 등

투자 험이 높으므로 한국은 기 ·응용기술 부문에서 일반기업보다는 정부·공공재

원의 투자를 확 할 필요가 있으며,개발 기부터 사업화로의 연계 방안을 강구하

고 기술거래 시장 활성화와 융지원 등 제도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4. 국의 지식재산권 제도 보호 황44)

가.개황

당 앙 원회 제11기 제3차 체회의를 개최한 후인 1979년에 국의 특허법,상

표법, 작권 3부의 법률을 동시에 기안하 다.1979년의 형법 타인이 등록한 상

표를 도용하는 것을 지하고 상표는 이 때부터 용권을 부여하 으며 형법 에

서 출 한 민사권리가 되었다.45)

국은 1982년에 상표법(1993년 2월과 재 두 번 수정함)을 반포하 고 1984년

에 특허법(1992년 9월과 2000년 8월에 2번 수정함)을 반포하 으며 1986년에 민법

통칙을 반포하 다.그 에 지식재산권을 보호에 해 정확하게 규정하 다.1990

년에 국은 작권을 보호하는 작권법을 반포하 으며 1991년 6월에 국무원은

컴퓨터 소 트웨어 보호 조항을 반포하 다.1993년 9월에 부정경쟁방지법을 반포

하 으며 명문으로 상업기 보호를 시작하 다.1997년 3월 국무원은 식물 신품종

보호조항을 반포하 다.이 몇 부의 단행 법률과 행정법규를 제외하고 국은 1997

년 수정한 형법에는 특별 조항을 열거하 고 상표권, 작권을 침범하며,상업기

을 침해하고 특허자로 사칭한 사람에게 형사제재를 규정하 다.그리하여 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법률체계 기본법률,법규는 이미 구비되어 있다.

43) 국제경 개발원(IMD)에 따르면 한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정도는 5.99(10 만 )로 OECD평

균(7.09)보다 낮고 30개국 가운데 24 로 나타나 지식재산권 보호 수 이 미흡한 것으로 조

사되었다.

44) 鄭成思,『知識産權法律制度』 九屆全國人大常委 法制講座第十九講.

45) 국 형법은 비교 발달하 지만 민법은 발달하지 못한 오랜 역사과정에서 많은 민사권리

는 형법에 의거하여 형성되었으며 형법의 보호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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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몇 부작 주요 법률에 한 설명

국의 상표법은 주로 상표권을 등록한 사람의 용권을 보호한다.1993년부터

이러한 보호에는 상품 상표와 서비스 상표를 포함하 다.비록 상표법의 주요한 목

은 상표를 등록한 사람의 이익을 보호하기 함이지만 이 목 은 우선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통하여 실 한다.이 에서 상표법,소비자권익보호법과 부정경쟁 방

지법은 교차 이다.그 이유는 이 3부 법은 모두 주로 상품과 서비스가 시장에서의

유통을 규범화 하 다.상표법의 집행과정 에 공상 리부서 혹은 법원이 모 경

자가 타인의 상표 용권을 침범하 는지를 단하자면 주로 그는 상표를 사용하는

방식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를 오도하는지를 보는 것이다.즉,허락을 받지 않

고 타인이 등록한 상표와 같거나 비슷한 표지를 사용하 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국 특허법은 발명,실용신안과 외 설계의 3가지 다른 특허권을 보호하며

은 발명특허의 보호이다.

국의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상표권,특허권 이 2가지 행정기 에 의거하여 형성

된 지식재산권에 해 이 2부의 법률 모두 행정기 의 조정,권리 침해 분쟁 처

리 행정기 의 일부 법활동 직책의 조사처리를 규정하 다.많은 외국 법률

세계 무역 조직의 지식재산권 의는 이러한 행정 집행을 허가하 다. 국의

이러한 규정은 국제 례와 일치한다.

국의 작권법은 우선 문자 작을 보호하지만 “ 작”에만 그치지 않는다.음

악,무용, 화,텔 비 ,공정설계,지도,컴퓨터 소 트웨어,배우의 공연 실황 등

을 포함하며 복제할 수 있는“복합 버 ”,“복제 ” 는“해 ”의 지 창작성과

도 부 보호 상에 포함된다.종이,테이 , 화 필름 등 형식으로 작품에 해

복제하는 것은 매개체가 있는 복제에 속하고 공연 등 형식으로 작품에 해 복제

하는 것은 매개체가 없는 복제에 속한다.그리하여 국제조약 많은 국가에서는

이러한 성과를 보호하는 법률을 모두“ 작권법”이라 부른다. 국 법률 에서

작권(著作权)과 작권(版权)은 동일한 뜻이다.법률 으로 출 , 를 지한 작

품은 국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독창성”과“첫 창작성”(즉,특허법에서 말하는 신규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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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 이 있다.창작 효과는 작권 보호가 있는 우선 인 조건인“독창성”이다.다

시 말하자면 이는 표 하고 복제한 것 혹은 기타 방식으로 타인의 작권을 침해

하여 형성된 것이 아니며 이는 반드시 작가가 창작한 것 이여야 한다.“독창성”과

“첫 창작성”은 요구사항은 다르다.“독창성”은 창작에서의“우연히 일치한 것”을 배제

하지 않는다. 를 들면 갑과 을 두 사람이 각기 동일한 각도에서 만리장성을 촬

했을 때 비록 갑이 먼 촬 하고 을이 뒤에 촬 하여 두 장의 촬 작품이 아주

비슷하지만 두 사람은 각기 자신의 작권을 소유할 수 있다.만약 을이 자신이 만

리장성에 가서 촬 하지 않고 갑의 촬 작품을 복제하면 이는 “표 ”에 속하며 자

신의 작권을 소유할 수 없다.이것이 바로 작권 보호가 각자 독립 창작의 동일

한 작품을 배제하지 않기에 사법기 과 행정기 은 작권 분쟁을 해결할 때 침해

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하며 특허 상표 역에 비해 많은 어려움이 있다.

특허가 있는 발명은 “첫 창작성”을 구비해야 한다고 요구한다.특허제도는 개발

의 “우연함”을 배제한다.만약 갑이 먼 특허를 신청하고 동일한 발명에 해

을이 나 에 신청하면 을이 갑의 개발과정에 해 한 이 없고 완 히 자신

이 독립 으로 생각해낸 발명이라고도 해도 을은 특허를 획득할 수 없다.이는

국의 《특허법》 “신규성”요구와 “우선 신청”원칙을 말한다.동일한 기술 역에

서 발명한 사람이 많지만 다른 사람이 동일한 발명으로 특허를 신청하 을 시 특

허 심사 기 은 가 먼 발명한 것인지 단하기 어렵다.

그리하여 법에 근거하여 가 먼 신청한 것이 수 되었는지를 확인하며 기타

는 모두 배제한다.그래서 국 기업 혹은 연구 회사에서는 일단 새로운 발명이 있

으면 우선 으로 타인이 나에 의존하지 않고도 짧은 시간 내에 동일한 기술방안을

개발할 수 있는지 생각해야 한다.만약 이러한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반드시 일

특허 신청을 해야 하며 다른 사람이 먼 신청하여 자기가 시장 밖에 배제되는 것

을 피해야 한다.우리 연구 성과는 새로운 과학 발견에 속하며 동업 심지어 세

계가 “우선 발견권”의 확인을 획득하며 빨리 미디어에 밝 선 해야 한다.하지만

우리가 개발 혹은 연구한 성과가 실용 발명(즉,새로운 기술방안)에 속할 시 우

리는 우선 특허신청을 통한 시장 유를 고려해야 한다.이 때 만약 미디어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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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서두르면 특허 신청방면에서 우선권을 빼앗길 수 있어 자신의 신규성을 망칠

수 있으니 타당하지 못하다.

등록하여 상표권 마크를 소유하는 것에 하여 법률 으로 “식별력”을 구비해야

한다고 요구한다.만약 “우유”를 지 포장 우유 상품의 상표로 한다면 소비자는

이러한 지 포장 우유와 기타 공장에서 생산한 지 포장 우유를 구분할 수 없기

에 식별력이 없다.“삼원”,“멍니우”,“ 르마라트”등의 이러한 마크들은 식별력이

있기에 다른 공장에서의 동일한 상품과 구별할 수 있으며 이는 바로 상표의 주요

한 기능이다.

그 외에 강조할 문제는 국에서 몇 부 지식재산권 방면 법률을 반포한 후 상당

히 긴 시간 내 많은 사람들이 상표에 한 심도가 기타 지식재산권에 비해 훨씬

낮다.이론 으로 보면 일부 사람은 상표는 오직 표시 작용만 있다고 생각하며 지

재산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실천 어떤 사람은 유명 상표는 첨단 기술 산업

의 일일 뿐이며 제품( 석,양식 등)경 에는 상표가 아 필요 없다고 생각

한다는 이다.

1980년부터 국은 이미 연이어 세계 지 재산권 조직 공약,공업 재산권 보호

리 공약,문학 술작품 보호 베른 공약,세계 작권 공약 등 주요 지식재산권

국제 공약에 가입하 다. 국의 입법 방면이든 지식재산권 국제 보호 외 력

방면이든 국은 발 국가로서 진하는 속도는 아주 빠르다.연합국 세계 지

식재산권 조직의 사무총장과 임 사무총장은 국이 십여 년 짧은 시간 동안

발달한 국가가 수백 년 거쳐야 도착할 수 있는 길을 걸었다고 하 다.

물론 지식재산권 법률제도 건립 시간이 길지 않아 국 지식재산권 보호

황은 낙 이 못해서 더욱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

다. 국 해 의 지식재산권 보호 황

국 해 총서는“2014년 국 세 지식재산권 보호 황”발표에서 지식재산권

침해품의 주요 이동경로로 국제우편과 해운을 지 ,수출입 국제우편을 통해 지식

재산권 침해 2만 여건의 화물을 발하 는데,이는 체 압수 화물의 80.2%를 차

지하고 있으며,해운을 통해 8,900만 여건을 발, 체 압수 상품의 96.3%를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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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으로 조사되었다.46)

국 해 에서 압수한 지식재산권 침해품의 특징을 살펴 보면,첫째,세 의 직

권 보호조치가 부분이다.직권 보호조치로 발한 화물은 2만 3천여 건으로 9천

여만 건의 상품에 달하며 체 압수 화물과 상품에서 각각 99.9%,98%를 차지하고

있다.둘째,상표 침해가 부분이다.상표침해 화물이 8,900만 여건으로 체 압수

상품의 96.9%를 차지하고 있다.수출품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화물은 2만 3천

여건으로 체 압수 화물의 96.5%를 차지하고 있다. 년 비 의료기기,담배,액세

서리,화장품 등이 폭 증가 하 으며 약품,통신장비,완구,식음료는 감소세로

나타났다.넷째,지역의 다변화이다.해 에서 압수한 침해품은 153개 국가 지역

과 련 있으며, 동,아 리카,남미지역의 침해품 증가가 두드러졌다.다섯때,해

의 극 처이다. 국 42개 직속 세 할지역 33개 세 에서 침해품을

발하는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해 세 이 극 으로 활동하고 있다.

46) 지재권분쟁보호센터,“ ,14년 세 지재권 보호 황”,지재권뉴스,2015.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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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한 FTA의 지식재산권 상 이슈 검

제1 상표권 분야

1.상표권의 의의

한국에서는 지식재산권의 종류와 리기 으로 다음 <표 5>와 같이 산업재산권,

작권,신지식재산권으로 구분하고 산업재산권은 다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

권 상표권으로, 작권은 의의 작권과 작인 권으로,신지식재산권은 첨

단산업재산권,산업 작권,정보재산권 기타 역으로 세분화하고 있다.

<표 5>한국의 지식재산권 종류와 리기

권리유형 보호 상 련법 리기

동

지
식
재
산
권

산
업
재
산
권

특허권 발명 특허법 특허청

실용산안권 실용성 있는 개량기술 실용신안법 특허청

디자인권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등
심미감을 느낄 수 있는 창작

디자인법 특허청

상표권
타상품과 식별할 수 있는 기호,

문자,
상표법 특허청

작
권

의의
작권

문학, 술 작물

작권법
문화체육

부
작인 권

실연가,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권리

신
지
식
재
산
권

의
의
신
지
식
재
산
권

첨단산업
재산권

자상거래 련 기술,
반도체배치실계,생명공학,

식물신품종

반도체
배치설계에 한

법률

특허청,
농림수산
식품부

산업 작권 컴퓨터 로그램
컴퓨터 로그램
보호법

특허청
지식경제부

정보재산권
멀티미지어,인터넷,
테이터베이스

업비 보호에
한 법률

특허청

기
타

역

지리 표시 특정상품이 생산되는 지역명칭

상표법
농산물품질 리법
수산물품질
리법

특허청
농림수산
식품부

국토해양부
국세청

캐릭터, 차이징,인터넷도메인,색책상표,입체상표,디자인권의 보호 상 확 ,
맛,소리,냄새 등

자료 :조미진·엄부 ·박 정(2007.12.24)『한․ FTA 지식재산권 분야의 이슈 검』,무역투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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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시리즈 07-03, 외경제정책연구원,p.26.

한편, 국에서는 지식재산권ㅠ와 리기 으로 다음 <표 6>와 같이 산업재산

권, 작권,기타 권리로 나눤다.한국에서는 산업재산권이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상표로 구분되지만 국에서는 발명특허,실용신형특허,외 설계특허,상표로 구분

하고 있다.

<표 6> 국의 지식재산권 종류와 리기

권리유형 보호 상 련법 담당 행정기

산업

재산권

리권

발명

리법 국가지식산권국

제품의 형상,구조 그

결합에 해 제출한 실용 인

새로운 기술

제품의 형상,도안,색채 등

미 감각을 주며 공업업에

응용될 수 있는 새로운 디자인

상표권
상표,지리표시,서비스표,

증명상표,단체표장
상표법 상표국

작권

문학제품,촬 작품,

공정설계도,제품설계도,지도

등 도형작품,모형작품,

소 트웨어 등

자권법 국가 권국

기타

권리

업비 노하우,Client정보
부정당

경쟁방지법

국가공상행정

리 총국

반도체집

회로

배치설계권

반도체지 회로

반도체직 회로

배치설계

보호조례

국가지식산권국

식물육종권 식물신품종
식물신품종

보호조례
국가농업부

자료 :조미진·엄부 ·박 정(2007.12.24)『한․ FTA 지식재산권 분야의 이슈 검』,무역투자

연구시리즈 07-03, 외경제정책연구원,p.32.

․한 FTA 지식재산권 상 상표권에 한 주요 쟁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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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商標權)이란 상표신청등록인이 상표주 기 의 비 과 등록을 통해 상표

를 이용할 수 있는 독 인 권리의 취득(全有權)을 가리킨다.상표권 는 상표

용권은 국가상표 리기구가 련법률 규정의 순서에 의거해 그 비 과 등록을 거

쳐 상표소유인에게 일종의 배타 인 법률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국가의 강력

한 보호를 받는다.47) 국의 <商標法>제3조 규정을 살펴보면 상표국의 허가를 받

아 등록된 상표를 등록상표라 하며 여기에는 상품상표(商品商標),서비스상표(服務

商標),단체상표(集體商標),증명상표(證明商標)를 포함하고 있다.상표등록인은 상

표 용권을 향유할 수 있으며 상표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되어 있다.

상표권은 지식재산권의 범주에 속하고,지식재산권의 공통 인 특징을 가지고 있

으며, 용성(全用性),시간성(時間性),지역성(地域性)등의 특징을 가진다.상표권

의 용성은 상표를 독 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상표권의 시간성

은 상표에 한 권리는 시간 으로 유한한 권리로,일정한 기간 동안 법률 인 보

호를 받을 수 있고,그 보호기간이 만료되면 상표권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으며,그

횟수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이 때문에 상표권은 구 인 특성을 지닌 지식재산권

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상표의 지역성은 등록국 범 내에서만이 그 나라의 법

률 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상표의 경제 가치

오늘날 상표는 단순히 상품을 표시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상품의 품질을 보증하

거나 다른 회사의 상품 는 서비스와의 구별하는 기능을 하는 등 그 역할이 확장

되고 있다. 한,상표는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표시 기능에 벗어나 다른 상표나

서비스,다른 회사의 상품에 사용되어 그 수익을 확장하게 되어 그 경제 가치의

요성이 높아지고 있다.상표의 경제 가치는 유명 랜드나 상표를 보유하는 기업

에 한 투자의 사례에서 엿볼 수 있다.New Stream Capital는 미국 Connecticut

주 Ridgefield에 소재한 사모펀드이면서 자체 으로 상업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출상품 에는 지식재산에 기 한 상품도 포함되어 있다.동 사가 상표를

47) 越國(2002)『知識産權犯罪調査 硏究』中國檢察出版社,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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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로 출을 실행한 표 인 사례로 다음의 두 가지가 있다.

첫째,Pennsylvania주 Berwick에 소재한 스낵 제조업체에 하여 보유 랜드명,

상표 특허를 기 로 미화 980만 달러의 출을 실시한 바가 있고,둘째,

California주 HuntingtonBeach에 소재한 의류회사에 해 매출채권 재고자산과

더불어 보유 상표를 기 로 미화 500만 달러의 출을 실행하 다.

상표를 경제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만드는 차별성은 해당 상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가능한 모든 지원 방법들을 확보하는데 있다.이외에도,상표에 련해서

마 을 펼쳐나갈 때 단순히 상업 고에만 치 하지 않고,공익사업을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것이다.나아가 제3자에게 라이센스 허가 등 가능한 모든 수익창출 방안

들을 확보하여야 한다.만약 이러한 들이 제 로 확보되지 않을 경우 상표는 자

산으로서의 가치가 무용지물이 될 험성이 있다. 한,상표는 한 주의를 갖

고 리를 해 나가야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상품이나 서비스에 직 부착하거나

사용되지 않은 상표들의 경우 실제로 상품으로서 유통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상표

자체만으로 수익을 창출을 할 수 없다.따라서 상표를 기반으로 수익을 내려면 당

해 상표의 가치가 유지되도록 지속 으로 리를 기울여야 한다.

3. ․한 양국간 상표권에 한 이슈

국에 한 한국 기업의 심이 증가함에 따라 국에서의 상표출원 등록신

청이 활발한 편이다.2005년을 기 으로 국에서 한국의 상표등록 신청건수는

3,219건( 국 내 신청 3,137건과 마드리드 신청 82건)이었으며,등록건수는 1,302건

( 국 내 등록건수 958건과 마드리드 등록건수 74건)이었다.상표 등록신청 건수와

등록건수의 국가별 순 에서는 각각 6 와 9 를 차지하 다.48)상표권은 특허와

달리 기술함량이 높지 않기 때문에 여타의 권리에 비해 한국 기업의 침해사례가

가장 많이 보고되고 있어, ․한 FTA의 지식재산권 상에 있어 상표권 분야가

가장 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이하에서는 논란의 상이 될 수 있는 요

48) 마드리드 신청을 제외한 국에서의 상표등록 신청만을 기 으로 할 경우,한국은 등록신청

건수 에서는 미국과 일본에 이어 3 를,등록건수에서는 미국,일본,독일, 국에 이어 4 를

기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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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슈를 구체 으로 검토해 보기로 한다.49)

가.상표권 등록의 지연

국과 한국은 모두‘선(先)출원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며,출원된 상표는 심사

이 출원순서에 따라 등록 여부에 한 심사를 하게 되고 상표등록출원에 해 거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 심사 은 출원공고 결정을 해야 한다.이후 차에

해 국과 한국의 차이 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이의신청이다.출원공고된 상표에 해 이의가 있을 때 한국에서는 30일

이내, 국 에서는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국

에서는 이의신청의 결정에 통상 3년이 소요되는데다 한국과 달리 이의신청 결과에

한 불복도 가능하다.이 경우 재심 차( 국에서는 이를 복심이라고 함)를 거치

게 되는데 재심에 3년 정도가 추가 으로 소요되어 상표권 발생이 6~7년 정도 늦

어지게 되며,이 기간 동안 상표권자의 실질 인 권리행사는 불가능하다.

이처럼 국에서 상표심사 시 이의가 제기되고 침해자가 이의신청에 불복하는

상황에 직면할 경우 한국 기업들은 국에서의 상표등록(특히 신규상표 등록)자체

를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

둘째,의견제출기회의 보장이다.한국에서는 출원결정에 한‘거 ’을 내리기

심사의견통지서를 통보하고,기간 내에 출원인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

를 부여하고 있다.이를 통해 출원인은 거 이유를 해소하기 해 심사 의 거 이

유가 부당함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국에서는 이러한 의견제출 없

이 ‘거 ’결정이 내려지고 있다.외국에서 상표를 출원하는 데는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 상표를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출원을 하게 된다. 국에서는 출원

인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고 상표권 등록이 거 된다면,그 이후 조치로 인

해 그만큼 상표권 등록이 지연되고 출원인은 법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

49) 조미진․엄부 ․박 정(2007.12.24)『한․ FTA 지식재산권 분야의 이슈 검』 무역투

자연구시리즈 07-03 외경제정책연구원 p.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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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출원 인 상표의 보호

한국에서는 출원 인 상표를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에서 이러한 보

호는 특허권에서만 허용되고 있다.등록받지 못한 출원상표의 경우 그 등록 여부가

확정 이지 않아 상표법상 보호를 받지 못한다.반면 일반 으로 상품출시와 사업

개시 즈음에 상표등록출원을 하기 때문에 등록되기 이 에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한국에서는 상표법상 제24조 제1항에 의

거,출원인은 상표등록출원서 사본을 제시하는 경우 상표등록출원에 한 지정상품

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자에게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으며,

동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고 는 출원 공고 후 상표권을 설정 등록할 때까지

의 기간에 발생한 당해 상표 사용에 의한 업무상 손실에 상당하는 보상 의 지

을 청구할 수 있다.

상표권의 리는 등록된 이후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무엇보다 기 시장형

성 과정에서 독 인 지 를 유지하는 것이 요하다는 것을 감안할 때,한국은

국 측에 출원 인 상표보호의 요성을 강조하고, 련규정 도입을 극 으로

요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유명상표 보호

한국의 행 상표법상(제7조 제1항 제12호)에서는 국내 는 국외에서 수요자들

에게 리 알려진 상표를 부정한 목 으로 출원하는 경우 이를 거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본 규정의 해석에 있어 요한 은‘국외’라는 부분으로,국내에서 알려져 있지

않더라도 국외에서 유명하기만 하면,그 상표는 한국에서 보호된다는 내용이다.

한편 국에서는 유명상표( 국에서는 이를 명상표(驰名商标)라고 함)에 해

“ 국에서 련공 에게 리 알려져 있고 비교 높은 명성을 향유하는 상표”로

규정하고 있다.50)이러한 개념에서 주목할 은 명상표의 단 주체가 국의 공

50) 驰名商标认定和保护规定 제2조.한편 국에서 명상표로 인정받기 해서는 인정 기 에

부합해야 하며,각 기 별로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명상표의 인정기 은 ① 련공

이 해당 상표에 해 알고 있는 정도,②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한 시간(상표 사용 등록

역사),③해당 상표의 고 를 계속한 기간,정도와 지리범 ,해당 상표가 주지 명상표로서

보호받은 기록,④해당 상표의 기타 명한 요소(해당 상표를 사용한 주요상품의 최근 3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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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衆),즉 국의 수요자라는 이다.이에 기 하여 해석한다면 국외에서 상표

의 주지 정도에 상 없이, 국에서 유명하면 보호하고 국에서 유명하지 않으면

보호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된다.

따라서 국의 유명상표 보호와 련하여,국외에서 유명하지만 국에서는 리

알려지지 않은 상표는 보호되지 않는 에 한 문제 제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2 의장(디자인)분야

1.디자인권의 의의

산업재산권의 한 분야인 디자인권(DESIGN RIGHT)은 공업 소유권의 일종으로

서 디자인을 등록한 자가 그 등록디자인에 하여 향유하는 독 ᆞ배타 권리

라는 사 의미를 갖는다.

오늘날 산업재산권은 기술 발명,상표,디자인 등을 보호하고 있으며 이 디

자인은 기업의 경 분야에서 핵심 인 경쟁 분야로 부각되고 있다.좋은 디

자인은 기업에 여러 가지 이 을 제공해주며 개성이 뚜렷하게 디자인 된 신제품은

경쟁상품들 사이에서 두드러져 보인다. 한 소비자들에게 상품이 갖고 있는 가치

를 즉각 으로 알려 으로써 올바른 선택을 유도해 뿐만 아니라 즐기면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다.이러한 이유로 디자인은 주요 지식재산으로 부각 되고

있다.

디자인 보호의 기에는 보호 상이 평면에 한정되어 있었으며 이는 작권

보호형식을 띄고 있었다.이후에는 평면과 입체를 보호하기 한 디자인 보호제도

가 제정되었으며,등록을 통해 보호하는 특허권 방식으로 변화되었다.디자인을

보호하는 디자인 보호법과 련제도는 유럽 륙을 시작으로 도입되었다. 국은 산

업 명이후 가장 먼 디자인의 보호에 심을 보 으며 산업의 격한 기계화를

생산량․ 매량․ 매수입․이윤 납 부세액․ 매지역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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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었다.기계공업의 진보는 곧 방직기계를 발명하게 하 고,이에 따라 섬유산업

은 신 인 진보를 이루게 되었다.이러한 방직기계를 통해 생산된 면직물에는 무

늬가 인쇄 되어 량생산되기 시작하 다.무늬디자인은 상품의 매와 수출을 늘

이는데 결정 인 역할을 하는 요인으로 인식되어,그 가치를 인정받기 시작하 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에서는 1839년에 제조상품의 디자인에 한 소유권을 보호

하기 한 법안을 통과시켰으며,1843년에는 평면 인 무늬 디자인뿐만 아니라 제

조 산업의 모든 제품에까지 확 하 다. 한 미국에서도 1841년 국과 동일한 법

안을 국회에 제출하 고 그 결과 1842년에 실용미술의 진보를 진흥하기 한 법안

을 통과 시켰다.이러한 모든 것은 디자인 특허에 한 것으로서 디자인 발 에 크

게 기여하 다.이처럼 디자인으로 기업의 매출이 좌우되는 다양한 제품 분야에서

국제 디자인 도용 문제가 두됨에 따라,다른 여러나라에서도 디자인 보호와

련된 등록 법안을 제정하기 시작하 다.

2.디자인권의 기능 역할

디자인은 공산품(工産品)의 장식 인 미에 한 것이나 기능 인 것(발명,실용신

안의 역),개성미 인 것(미술 작물의 역)이 내포한다.디자인은 물품을 제

로 하며,형상을 지닌 것으로 시각을 통하여,즉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으며,미감

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다만 디자인 제도의 목 은 산업발 에 기여하는

데 있는 것이므로 미(美)의 유지 는 보호에 있는 것이 아니다.

「디자인보호법」은 다른 산업재산권제도와 마찬가지로 선원주의(先願主義)·심사

주의(審査主義)·등록주의(登 主義)를 채용하고 있다.디자인으로 등록받기 해서

는 공업상 이용가능성,신규성 창작성을 가져야 한다.창작성의 경우는 새롭게

형성된 념이나 기존 념의 결합에 의하여 새로운 것으로 구성된 념으로

모방이어서는 안 되고 독창성이 있어야 한다.다만 국기·국장 등과 동일 는 유사

한 디자인,공공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디자인,타인의 업무에 계되는 물품의

혼동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디자인,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형상만으

로 된 디자인(조형 임의성이 없는 물품의 형태)등 네 가지 경우는 디자인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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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 이유에서 등록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디자인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

한다(「디자인보호법」 제39조).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디자인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5년으로 한다(「디자인 보호법」 제40조).디자인권자는 업(業)으로서 등록

디자인 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 한다(「디자인보호법」제41

조).디자인권은 단순히 모방 지권(模倣禁止權)에 그치는 작권(著作權)과 다르고,

특허권(特許權)과 같이 차단효(遮斷效)가 있는 독 권(獨占權)이다.디자인권자는

민사 규제로서 지청구권과 같은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며,법은 침해에 한

형사처벌을 규정한다.

3. ․한 양국간 디자인권에 한 이슈

사회의 발달과 변화에 따라 디자인의 요성이 차 증 하고 있다.한편 디자인

의 종류도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데,직물디자인,패션디자인,건축디자인,그래픽

디자인, 고일러스트 이션,포장디자인,기계류디자인 등이 디자인 범주에 포함된

다.디자인 보호를 해서는 다양한 디자인의 각 특색에 따라 보호시간,보호방법,

보호의 신속성이 요구된다.디자인산업의 발달이 디자인권의 보호수 에 달려 있

다고 할 만큼 그 요성이 높아지고 있다.이러한 에서 본다면 ․한 FTA의

지식재산권 상에서 상표권 분야 못지않게 요한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는

분야가 바로 국의 디자인 보호 이다.특히 국은 한국 디자인을 모방으로써 한

국 기업의 디자인 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51)과 더불어 국의

법․제도상의 미흡한 이 있음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이하에서는 이를 보

다 구체 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부분의장 보호이다.2001년 7월에 시행된 의장법에 의해 한국에서는 독립

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의장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물품의 부분에 해서 의

장등록출원을 하여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볼펜의 클립부분,승용차의 라이트

51) 2006년 4월부터 8월까지 특허청과 KOTRA가 국내의 국수출기업과 국 진출기업을 상

로 실시한‘국에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국 내 지기업

은 상표 (44.3%),디자인(26.1%),특허․실용신안(12.5%)순으로 조사됨(특허청 뉴스,2006년

9월 28일자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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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등 물품의 부분에 독창성이 높은 창작을 한 경우,그 부분을 보호토록 하여

부분의장의 도용으로 인한 권리 간 분쟁을 방지하기 한 것이다.

그러나 재 국에서는 부분의장을 보호하지 않고 있어,이로 인한 국내기업의

피해가 심각한 수 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컨 ,한국 차의 앞부분을

국 업체가 고스란히 모방하더라도 뒷부분 디자인을 조 만 달리하면 이는 의장등

록 침해행 에 해당하지 않음).따라서 한국은 국에 부분의장 보호 인정을 극

으로 요구하고 국은 극 인 책을 제출해야 한다.

둘째,미등록의장 보호이다.디자인의 모방에 하여 최선책은 신속한 의장권 획

득을 통한 의장의 조기 보호,조기 권리화(權利化)에 있지만,한국의 행 의장법상

의장등록을 받기 해서는 출원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발매일로부

터 단시일 내 발생하는 모방과 도용에 해서는 의장법이 제 로 기능을 하지 못

하고 있다.이에 한국에서는 재 부정경쟁방지 업비 보호법상에 특별 규정

을 두어 새로 개발된 디자인에 한해 3년간 등록 없이 모방품에 한 권리행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반면 국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다.

국에서의 디자인출원은 무심사제도로 운 되고 있으나,출원에서 등록까지 8개

월 가량 소요 되고 있어,디자인 보호의 실효성을 해서는 등록되기 에도 권리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국과 같은 사법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컨 휴

폰의 경우 제품수명주기(productlifecycle)는 차 짧아지고 있는 반면 국에서

략 3개월이면 한국에서 새로 개발 된 휴 폰 제품의 모방품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져,미등록의장을 보호해주는 조치가 실하게 요구된다.

셋째,보호기간이다.한국의 디자인 보호기간은 등록 후 15년간이나, 국의 경우

는 출원일로부터 10년간이다.10년 단 로 갱신이 가능한 상표권과 달리,디자인은

보호기간이 끝날 때까지만 보호되므로 양국의 보호기간이 일치하지 않아 추후 발

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하기 해 국의 보호기간 연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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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특허 분야

1.특허권의 의의

특허권은 기술 사상의 창작물인 ‘발명’을 일정기간 독 ·배타 으로 소유

는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특허법 제94조).발명은 ① 산업상 이용가능성,② 신규

성,③ 진보성 등 요건을 갖추어야 비로소 권리로서 등록될 수 있으며,특허청은 와

같은 요건과 더불어 그 출원이 법에서 정한 각종의 개시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특허권 부여여부를 결정한다.일단 특허권이 부여되면 일정기간동안 다른

사람은 특허권자의 동의없이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생산,사용,양도, 여,수입,

양도 여의 청약행 를 하는 것이 지되며,만약 그와 같은 행 를 한 자는 특

허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된다(특허법 제126조,제225조).

그런데,특허법 제97조는 “특허발명의 보호범 는 특허청구범 에 기재된 사항

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규정은 특허발명의 보호범 를 정함에 있어 특허

청구범 에 ‘기재된’사항을 기 으로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52)

그러나 무형의 기술 창작인 발명에 하여 보호받고자 하는 범 를 특허청구범

의 문구로 명확하게 표 하는 것에는 발명의 추상성으로 인해 한계가 있다.그러

므로 특허청구범 53)의 표 의 한계성을 감안하여 특허청구범 로부터 발명사상을

추출하여 법률 가치 단이 가미된 해석이 필요하다54).특허법은 특허청구범 에

기재된 청구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

문에55),특히 침해소송에서 특허청구범 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항상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참작되어야 한다.

52) 이러한 입장을 문언 심의 원칙 는 용어책임론(PatenteeasLexicographer)'이라고 부르

기도 한다.

53) 특허법 제42조제1항,제2항은 ‘특허청구범 ’를 특허출원서의 필수 첨부서류 하나인 명

세서의 필요 기재사항으로 하고 있는바,특허청구범 제도는 특허제도에 있어서 발명자의

권리주장을 용이 하게 하고,특허권의 범 의 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한 실 인 필요성에

의하여 생겨난 경험 제 도이다.이수완,발명과 특허청구범 와의 계,특허법의 제문제

(상),한빛지 소유권센터(1993),6면;사법연수원,특허법(2007),378면에서 재인용.

54) 이경란,임병웅,특허법(제6 증보 ,2008),한빛지 소유권센터,644면.

55)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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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특허권의 보호 필요성

최 의 특허제도는 1474년 베니스에서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당

시의 특허제도는‘새로운 기술과 기계’를 발명한 사람에게 10년의 특권을 인정했다.

16세기 독일의 일부 소국들과 17세기 이후 국이체계 이지는 않지만 이제도를

활용했다. 랑스는 1791년에 미국은 1793년에 오스트리아는 1794년에 특허제도를

도입했다.오늘날의 선진국들은 부분 랑스에서 특허법이 제정되고 나서 반세기

가 채 되기도 에 특허법을 제정했다. 한 이들은 19세기 후반에 1709년 국이

최 로 도입한 작권법과 1862년 국이 최 로 도입한 상표법과 같은 다른 여러

가지 지 소유권 법률을 도입했고,얼마 뒤에는 특허와 상표에 한 리 정(1883

년) 작권에 한 베른 정(1886년)과 같은 지 소유권에 한 국제 정까지 등장

했다.그러나 이런 국제 정들조차도 기술 군비경쟁에서 사용되던 ‘불법 인’수단들

을 완 히 몰아내지는 못했다고 한다56).

특허권자는 특허발명을 극 으로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독 권을 가진다

(특허법 제94조).새로 개발되는 상품은 수년 는 수십 년에 해당하는 노력이 투

입된 결과물일 수 있으며,특허권은 이에 한 보상일 것이다.그러나 복제는 단

몇 만에 이루어질 수 있다.그리하여 모든 권리가 그러하듯 특허권에 해서도

정당한 가를 지불하지 않고 무단으로 이를 사용하는 자가 있기 마련이다.생명,

신체,기타 유형 재산에 한 침해는 외부에서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고,그 손

해 정도도 비교 객 으로 산정 가능하지만,특허권에 한 침해는 공개된 발명

지식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것이므로 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그 손해의 범 도

무형 인 업손실,특히 침해가 없었더라면 있었을 가상의 이익을 심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산정이 매우 어렵다.그 더라도 이런 권리 침해에 해 효과 인 구

제 수단이 없다면,특허권은 유명무실해질 것이므로,이를 막기 해 각국은 특허

법 등에서 여러 구제수단을 두고 있다.

56) 장하 지음 이순희 옮김,BADSAMARITAN(나쁜 사마리안들),부·키(2007),20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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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 양국간 특허권에 한 이슈

국의 특허제도는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특허의 보호 원칙과

그 수 은 TRIPs 정과 리 약,PCT 부다페스트조약 등 국제조약 가입을

거치면서 세계 인 수 으로 재정비되었다고 할 수 있다.따라서 국의 특허제도

와 한국의 특허제도를 비교하 을 때 논란의 상이 될 것으로 상되는 쟁 은

특허의 등록요건인 ‘신규성’57)에 있어,한국 행 특허법상에서는 신규성 상실 사유

로 “특허출원 에 국내 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과 “특허

출원 에 국내 혹은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을 들어 이에 해당되

면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제4 집행(Enforcement)분야

지식재산권 보호에 있어 명목상의 법률보다는 실제 집행정도가 실질 인 보호

측면에서 볼 때 요한 의미를 가진다.이는 실제 집행정도에 따라 지식재산권 보

호의 실효성이 결정되기 때문이다.이러한 에서 볼 때 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의

집행문제가 가지는 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국의 WTO가입 이후 지 까지도 미국,일본 등 선진국은 국의 집행력에

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이하에서는 이들 논의를 심으로 ·한 FTA에서의

집행 련 상 이슈를 악해보고자 한다.

1. 국 지식재산권 보호의 구조 문제

국이 지식재산권과 련하여 WTO의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가에 한

여러 보고서들의 공통 인 평가는 바로 집행측면에 있어 국의 TRIPs 정 의무

57) 특허는 새로운 기술을 발명한 자에게 그것을 공개한 것에 한 가로 일정 기간 동안 독

․배타 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이러한 권리는 ①발명의 성립,②산업상 이용가능성,

③신규성,④진보성,⑤ 행법상 불특허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 등의 요건을 갖춘 것에만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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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이 만족스럽지 못한 수 이라는 것이다.이와 련하여 2007년 USTR의 NTE

보고서에서는 국 정부․부처 간 조정 문제,법원과 행정조직의 문인력 부족,

집행과정 결과의 불투명성,지역보호주의 부 정․부패 등을 근본 인 원인으

로 들고 있다.특히 일본은 TRIPs이사회에 제출된 의사록에서 국이 가지는 이

러한 한계에 한 책을 요구하기도 하 다.한국과 미국,일본 등 선진국과 같은

입장에서 이에 해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2. 국의 행정․형사 집행의 실효성에 한 문제

USTR은 2003년 국의 WTO이행보고서에서 국정부의 정기 인 지식재산권

침해단속이 효과 이지 못한 원인으로 첫째,매우 낮은 벌 수 (벌 이 모조품

해 의 정품 가격이 아닌 침해 품 가격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벌 이 낮

게 책정될 수밖에 없으며, 한 침해의 피해규모 벌 수 을 책정하는 데 있어

팔리지 않은 모조품은 제외하고,이미 팔린 모조품 침해자가 매량을 기록한

경우에만 이를 인정하는 등이 지 됨),둘째,행정집행에서 검찰로 넘어가는 경

우가 극히 드물다는 등을 거론하 다. 한 국의 형사 집행이 침해억제책으

로서의 효과가 없음을 지 하며,그 원인으로 형사 처벌의 기소표 이 높아

통상 기소표 에 미달되는 경우가 많아 형사 처벌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는 을

들고 있다.58)

궁극 으로 이러한 문제 은 국 내 모조품이 증하는 결과를 래하 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정부의 정기 인 침해단속 활동에도 불구하고 화,음악,

출 ,소 트웨어,의약품,정보기술,의류,섬유,신발,기타 소비재,음식,음료,

자기계 자동차 부품,기타 산업재료 등 산업 반에 걸쳐 모조품 해 이

생산되고 있어 교역 상 국의 상품, 랜드 기술 등에 부정 인 향을 미치고

있다.한국도 외가 아니어서, 국 내 국내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가 증

하고 있는 실정이다.모조품의 조잡성과 품질문제는 국내기업의 공신력과 한국 제

품의 평 하 매 감소로 이어지므로,이는 국내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측면

58) Stewart(2005,p.183)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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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간과할 수 없는 한 문제이다.이러한 에서 볼 때 ․한 FTA를 계기

로 국의 지식재산권 집행이 강화될 수 있도록 국의 행정 형사 집행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59)

59) 조미진․엄부 ․박 정(2007.12.24)『한․ FTA 지식재산권 분야의 이슈 검』 무역투

자연구시리즈 07-03 외경제정책연구원 p.5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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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한 FTA 지식재산권 상에

한 국의 응방안

․한 양국은 정치,경제,과학기술 문화 등의 배경이 다름에 따라 지식재산

권 법률제도도 차이가 난다.그러므로 ․한 양국은 양측의 지식재산권 제도를 통

일하거나 일국을 강박하게 상 방에게 자신의 지식재산권 제도를 받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방의 지식재산권 법률제도를 조화롭게 해야 한다는 이다.60)

이런 상황에 해서는 국의 응방안은 다음과 같다.

제1 담행동 개

지식재산권 침해 불법복제 제조, 매 척결 담행동을 결합하고, 앙정부기

업의 지식재산권 자치 감찰 교정 활동을 확실히 개하며, 앙정부기업의 당한

지식재산권 긴 응책 제정을 마련해야 한다.61)

지식재산권 침해 불법복제 제조, 매 담활동 요구에 근거하여, 국세 범

내에서 극 으로 추진하고 배치하여,수출입 리 침해 법행 척결의 강압

인 형세를 지속 으로 유지시켜 나가며,다양한 수단과 방식으로,권리침해 정보

에 한 분석과 처리를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한 지식재산권 권리자와의 공동시

스템을 끊임없이 완비하고,수출입 권리침해 상품에 한 법행 에 엄격한 단속

을 실시하여야 한다.

지식재산권 권리 침해 불법복제품 제조, 매 척결 담행동 실효를 제고하

60) 田君重 (2010)『한․ FTA 상의 주요 이슈와 응 략에 한 연구 :비 세장벽을

심으로』公州大學校 經營行政大學院 國際通商學科 석사논문 p.72.

61)『2011年國家知識産權戰略實施推進計劃』國家知識産權戰略實施部際聯席 議辦公室,한국지식

재산연구원,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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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해외상표 권리침해와 유명상표의 법행 를 엄격히 단속하며,악의 인 상표

등록 행 를 단속하고,상표표시를 불법 인쇄,제작,유명상품 포장장식을 조하는

행 를 엄격히 조사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생산 역에서 지식재산권 권리침해 불법복제품 제조, 매 척결의 담행동

각 업무를 추진하여 실시하고,주요지역에 집 으로 설치하며,지식재산권 권리

침해 단속의 장기 업무 시스템을 극 으로 모색하여 구축하고,「12365」신고

처벌 지휘시스템 구축을 으로 추진하여 ‘가짜단속,명품보호’업무를 지속

으로 철 히 추진해야 한다.

지식재산권 침해 불법복제품 재조, 매 척결 담행동을 합법 이고 극

으로 력하고,법에 의거하여 지식재산권 형사사법보호 역량을 키워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행 를 엄격히 제재하여 범죄를 처벌하고 진섭하는 기능을 충분히 발휘

해야 한다.

지식재산권 침해 불법복제품 제조, 매 척결 담행동에 극 으로 참여하

고 지식재산권 침해의 범죄를 합법 으로 엄격히 척결하고, 시에 체포령을 내리

고 고소하며, 하고 향을 미치는 사건에 해 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제2 일상 집행 강화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사건 처리 안내책자를 조직 으로 편찬하고 법집행자의 정

확한 이해와 활용 련 법률을 도와,사건수락과 처리 업무를 규범화하다.컴퓨터

소 트웨어 불법설치 시장의 리감독을 극 으로 개하고,컴퓨터생산기업에

한 발원지 리를 집 강화하여,소 트웨어 등 주요상품에 한 시장 감독 리

역량을 높여야 한다.「 권행정집법 지도의견」을 정식으로 공포하고,나아가 권

행정집법 메커니즘을 구축하여,문화시장행정집법기구를 지지하여 권집법 업무를

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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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지식재산권 사법업무 강화

지식재산권 민사법원이 지식재산권 민사,행정,형사사건을 하나로 일치시켜 심

사한 시범업무를 지속 으로 극 추진해야 한다.지식재산권 민사사건 할제도를

효과 으로 구축하고,기층인민법원은 할,지식재산권 안건 범 를 확 하며,이

미 지정된 법원의 지역 할범 를 완비해야 한다.기술시장,창업보육센터, 학과

학기술원,생산력 진센터 등 소 서비스기구 ,지식재산권 서비스 내용을 강화

하고,지식재산권 서비스 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상표심사를 철 히 한다는 제

하에 상표사업을 실시 5년 만에 국제 수 에 이르게 한다는 업무계획을 추진해

야 한다.

특허 정보 공공서비스 업무를 계속 추진하고, 략 신흥 산업 특허 정보 서비

스 랫폼을 구축하여, 산업의 특허정보 서비스 랫폼을 완비하여,특허 정보

응용우수업종양성사업을 개해야 할 것이다.

제4 지식재산권 교육과 인재 강화

고등교육기 이 지식재산권 련 공을 개설하는 것을 극 으로 독려하고,

범 한 학생들에게 지식재산권 련 역의 부수 커리큘럼(curriculum)을 설립하

도록 지지하여야 한다.

사법기 의 지식재산권 련업무 인원이 직책에 배치되기 에 그 의미에 한

교육을 충분히 실시하고 직업도덕 ,집행규율 교육을 확 개하여 체 집단의

반 인 자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국외의 지식재산권 고 인재를 극 으로 받아들여 다양한 형 로 국가를 해

일할 수 있도록 하고,국외 유학 인 지식재산권 문인재가 귀국하여 일을 하고

창업하는 것을 극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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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기술인재의 지식갱신 사업계획에 기 하여,지식재산권과 공통으로 요구되는

과제에 한 지속 인 교육과 훈련을 개하고, 문 훈련계획을 제정하여 지업의

지식재산권 발 을 한 지식재산권 훈련과 지도를 확 함과 동시에 훈련심사상황

을 문기술인원이 지속 으로 교육받는 심사교육내용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제5 지식재산권 홍보와 문화 건설 추진

지식재산권 침해 불법복제품 제작, 매 행 단속을 더욱 집 으로 보도하

고,각 지역과 부문이 취하는 한 조치를 제때 보도하여,지식재산권 침해

불법복제품 제작, 매행 를 단속함으로써 지식재산권 보호를 진 시키고 보호효

과를 진해야 한다.

한 여론의 감독역할을 발휘하여 불법행 조사처리에 한 형 인 사례를

보도하고,지식재산권 침해 행 를 폭로하여 지식재산권 보호를 이루고,지식재산

권 침해 불법복제품 제작, 매행 를 자발 으로 억제하는 선진화된 사회 분

기를 구축하도록 해야 한다.

국제여론의 심을 결합하여 지식재산권의 외홍보를 략 으로 강화하고

국의 지식재산권 보호환경이 나날이 개선되고 있음을 충분히 홍보해야 한다.정부

가 지식재산권 침해 행 에 해 엄격하게 처하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 으로써,

국제사회가 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사업이 정 인 성과를 만들어 내고 있다는

것을 객 이고 공정하며 면 으로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국 지식재산권 홍보주간,「 국 지식재산권 략요강(國家知識産權戰略綱要)」

선포기념일 등 요한 시 에 군 들이 좋아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지식재산권 법

률 법규와 과학지식에 한 홍보를 강화하고, 사회의 지식재산권에 한 의식을

증강시킬 필요가 있다.

지방 학교에서 「의무교육과정 개설방안(義務教育課程設置方案)」규정을 이용

하여 자주 인 교안을 세우는 것을 장려하고,지식재산권보호를 한 교육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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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확 ,수업표 에 근거하여 지식재산권 교육요구에 한 사상 도덕 과목의 교

육자료 편찬 교재 수정을 지도해야 한다.

신문,라디오,텔 비 등 매체에 지식재산권 사업활동을 보도하는 특별기

획을 만들어 지식재산권 침해 불법행 에 한 처벌을 보도함으로써 군 의 지

식재산권 의식을 높이고,지식재산권 략을 추진하기 한 양호한 사회분 기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제6 지식재산권 외교류 력 확

지식재산권 역의 국제교류 력을 지속 으로 확 해야 한다.고 료간

의 교류, 양국 는 다국간의 상황을 이용하여 국가와 지식재산권보호 문제

에 한 소통과 교류도 진행해야 한다.

한 세계지식재산권 조직과의 력을 강화하고, 방의 력을 한 양해각서

체결을 구체화하고,과학기술 이고 신 인 지식재산권 사업을 에 두고 인재

양성,주제토론 과제연구 방면으로 력을 확 해야 할 것이다.

제7 지식재산권 실시의 조직 인 력 강화

국가 지식재산권실시 사업 부서간 연석회의를 조직하고, 략 계획의 감독 평

가 업무를 확실히 하며,연구,교육 략실시 연구기지건설 등의 업무를 추진해

야 한다.

지식재산권 실시 에 발생하는 문제에 하여 문제에 맞는 정확한 지도의

견을 시기 하게 연구 제정해야 한다.

지방지식재산권 략의 제정 실시를 추진하며,지식재산권 략 시범구역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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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의 활동을 구성하여 진행하고,지방지식재산권 략 실시 평가사업을 시작하고,

지방발 략 실시평가를 한 규범화된 문건도 만들 필요가 있다.지방지식재산권

략 실시의 훈련과 교류를 확 하고 지식재산권 사업이 도시에서 지방으로 확

되도록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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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결 론

경제 로벌화 가속에 따른 무한경쟁하에서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도 지

식재산권을 국가의 략 자산으로 강조하고 있다. ․한 양국 정부 역시 이러한

지식재산권의 요성을 감안,지속가능한 경제발 을 해 지식재산권 련 국제조

약에 가입하고 련법을 정비해오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한국과 국과의 FTA 상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요구는

․한 양국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있어 매우 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한 FTA 상 황과 지식재산권 제도 보호 황을

살펴보고 ․한 양국의 지식재산권법제의 차이 을 악하여 FTA 상의 주요

쟁 을 검해 보고 국의 응방안을 모색하 다.

상표 분야에서 국의 출원 인 상표 미보호 문제와 유명상표 보호의 한계 ,

디자인 분야에서는 국의 부분의장․미등록의장 미보호 문제와 디자인권의 보호

기간 연장 문제,그리고 특허 분야에서는 등록요건 신규성 상실 요건과 련된

문제,집행 분야에서는 국의 정부․부처 간 조정 문제와 취약한 행정구제 형

사구제(낮은 벌 ,높은 기소표 등)등이 주요 쟁 으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한 양국 정부는 지식재산권 보호 책 제안. 략을 제정해야 하며

지식재산권 보호를 국가 정책방면으로 상승시켜야 한다.지식재산권 보호를 한

문인력을 극 으로 양성하고 ․한 양국의 경제 로벌화와 지식재산권 규칙

의 국제화 발 추세에 맞추어 ․한 양국의 이익을 증진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력해야 한다.

한 지식재산권의 거시 리 제도를 개선하고 정부 리능력을 높여야 한다.

인 홍보,트 이닝 교육의 보 을 통하여 사회 특히 각 기업의 지식재

산권 보호 의식을 높이며 사회로 하여 지식재산권의 요성을 존 하고 보호

를 충분히 인식하고 이해하도록 하며 지식재산권 보호와 기술 창조를 잘 결합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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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양국 정부에서 채택한 정책은 반드시 융통성을 구비해야 하며 한

세계경제발 추세를 충분히 연구하며 국제 인 방면에서 극 으로 지식재산권

규칙의 제정에 참가해야 하며 국제사회와 력하여 국제기 으로 발 해야 한다.

․한 양국의 단계 종합 국력과 실상황을 고려하여 각 지역의 구체 인 실

정에 맞게 정책과 법규를 제정하여야 한다.

․한 양국 기업측면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의식 강화 노력이다.기업 리와 과

학기술 요원의 교육 강화를 통해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념을 강화시키고 기업

의 모든 직원들이 지식재산권 보호가 기업의 발 에 미치는 요성을 충분히 인식

하게 해야 한다.특히 기업 지도자,정책 입안자는 지식재산권 보호의 긴박감,책임

감을 수립해야 하며 뒤떨어진 념을 변화시키고 기업의 자아보호의식을 강화하도

록 해야 한다.

한 격려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지식경제시 가 다가옴에 따라 기업의 요

한 기술은 보통 기업의 핵심직원이 악하며 기업의 핵심기술 시스템은 반드시 이

러한 지식형 직원을 주체로 리되어야 하며,기업의 지식 창조는 그들의 優性 지

식과 劣性 지식과 벗어날 수 없으며 그들에게 자신의 지식을 다른 직원들과 함께

공유할 것을 요구하게 된다.그리하여 기업은 반드시 격려 시스템을 개선하여 분배

계를 정확히 하며 優性 지식에 해서는 극 으로 새로운 분배제도와 분배형

식을 탐색해야 한다.

기업은 창조과 도입 사이 계를 잘 처리해야 하며 기업의 도입,배움,창조라는

자주 지식재산권의 효능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이외에 기업은 범 하게 고등

교육기 과 연구기 등 사회 기술 창조자원과 함께 기업 기술센터를 공동으로 완

성하고 개발하며 공동으로 기술창조를 진행하고 장기 이고 안정되고 긴 한 력

계를 유지하며 생산,배움,연구를 공동으로 력하는 시스템을 건설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이 ·한 FTA 지식재산권 상과 련하여 ․한 지식재산권법제간

에 상당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이에 ․한 FTA 지식재산권 상에서 한국과

국이 서로 조화된 상이 완결될 수 있도록 력체제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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